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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를 앞두고 있는 지금 는 와 라는 큰 물결 아래 국경 없

는 의 를 맞이하고 있다. WTO의 출범에 따른 의 개편과 아

울러 의 혁신적 발전은 경제적 국경을 초월하는 의

를 예고해 주고 있다. 특히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에 따른 인터넷의 확산은 이른바

( cyber mar ket )을 통한 를 가능케 하였다.

의 활성화는 앞으로 의 능력과 관련하여 대단히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정보통신부문의 혁신적 기술발전은 과 에

새로운 조정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미 미국과 유럽연합 등 선진국들은 의 이익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에 대한 정책방향을 천명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

역시 가 제기하는 새로운 도전에 차원의 이고 인

을 모색하는 것이 시급한 라 할 수 있겠다. 이러한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여 그동안 우리나라의 및 분야의 연구를 수행해 온

은 와 이라는 주제로 5주년 기념 국제심포지엄을

OECD와 공동으로 개최하였다.

본 책자는 1997년 8월 22일에 개최된 심포지엄에서 발표된 과 을

수록한 것이다. 본 연구원에서 개최한 심포지엄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적

극 지원해주신 의 , 그리고 및 의 여러 참석자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또한 바쁘신 중에도 훌륭한 논문을 집필해 주시고 발표해 주신

여러분과 들, 특히 OECD 재정위원회 J . Owens 박사와 I . Hut chi son씨에게

이 기회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

끝으로 본 책자의 출판을 위해 수고해 준 본 연구원의 , 원고 및 자료

정리를 맡아준 , 과 들의 에

를 표한다. 아울러 에 수록된 내용은 저자들의 의견이며

의 가 아님을 밝혀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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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와중에도 저희 의 5 을 축하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재정경제원 차관, OECD의 오웬스 박사와 허치슨씨, 그리고 귀빈

여러분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조세, 예산 및 금융과 관련된 정책연구를 목적으로 설립된 저희 이

개원 5주년을 맞게 되었습니다. 지난 5년 동안 저희 은 나름대로 최선

을 다하여 우리나라의 경제정책에 대한 연구를 성실히 수행해 왔다고 자부하고 있으

며 이에 상당한 긍지를 느끼고 있습니다. 이처럼 저희들이 느끼는 자긍심 뒤에는 항

상 여러분들의 따뜻한 관심과 협조 그리고 지원이 있었다는 사실을 저희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겠사오니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 어린 충고

를 부탁드립니다.

다가오는 21세기는 ( gl obal i zat i on)와 ( l i ber al i zat i on)의 시대라 칭

할 수 있습니다. 경제의 국경이 사라지고 자유화가 촉진되어 시장경제체제라는 ‘하나

의 체제’로 모든 경제가 통합되어가는 추세에 있습니다. 이러한 세계화와 자유화는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으로 가능해졌습니다.

지금 세계경제는 가 한데 어울려 급격한 환경 변화를 창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정보 통신기술의 혁신적인 발전에 따른 인터넷의 확산은

( cyber mar ket )을 등장시켰으며 인터넷을 통한 ( el ect r oni c commer ce)

는 글로벌 마케팅( gl obal mar ket i ng)을 현실화하는 수단으로 각광받게 되었습니다.

인터넷은 기존에 국가의 고유 영역으로 간주되었던 의 을 근본적으로 흔들

어 놓았습니다. 인터넷상에서는 국경을 넘어 여러 나라로 이동하는 데 입국신고와 출

국 신고가 전혀 필요없게 되었으며, 정부의 통제를 받지 않고 소프트웨어와 같이 디

지털화가 가능한 재화도 교역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인터넷 에 대

해서 국가의 관여 범위가 의 중요한 로 부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세계적으로 볼 때 인터넷을 통한 의 규모는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으며

앞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향후 30년 이내에 의 30%를 점유할 것이라

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의 For es t Resear ch가 발표한 최근 자료에 의하면

1997년 현재 전세계의 전자상거래 규모는 1, 138억달러에 이르고 있으며 오는 2000년

에는 6, 579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전자상거래의 중요성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국제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OECD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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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1980년대부터 전자상거래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여 1995년 이후 본격화되었고,

현재까지 ( cr ypt ogr aphy)지침을 개발하는 등 각종 위원회에서 전자상거래 관련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UN의 ( UNCI TRAL)는 1996년 5

월 전자문서의 효력 법적 구속력 전자서명의 인정 및 법적 효력, 인증 등에 대한

국제간 전자거래에 대한 모델법 을 제정하였습니다.

미국과 유럽연합 등 선진국들은 자국의 이익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전자상거래에 대

한 정책방향을 천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우리가 에 대한

을 설정하는 것은 시급한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법부처적 차원의 전자상거래 특별 대책위원회 를 공식조직으로 구성하여

인터넷 전자상거래에 대한 정책협의를 통해 국내 전자상거래의 활성화 및 국제적 인

터넷라운드에 대한 인 및 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

다.

인터넷을 통한 전자상거래의 활성화는 앞으로 정부의 에 상당한 변화

를 야기할 것으로 예견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 부문의 혁신적인 기술발전은

과 에 대해 새로운 조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만약 현재의 조세제도 및

세무행정이 이라는 시대적 상황에 부응하지 못하고 기존의 가치 틀과 기

술에 머무르게 된다면 앞으로 혼란이 초래될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따라서 전자상

거래의 발전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의 을 확보할 수 있는

을 모색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라 생각됩니다.

이에 저희 은 와 이라는 주제하에 OECD와 공

동으로 개원 5주년 기념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하여 인터넷 전자상거래에 대한 선진제

국의 조세정책 방향을 파악하여 ‘인터넷라운드’로 불려질 무역라운드에 능동적인

대응 방향을 모색하고, 나아가 에 대비한 을 수립하는 논의

의 장을 마련하였습니다.

모쪼록 오늘 심포지엄에서 토의되는 내용이 인터넷 전자상거래에 대한 조세정책을

수립함에 있어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발표자, 토론자를 포함하여 참석하신

여러분들께서 고견을 적극 개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다시 한번 저희 한국조세연구원에 보내주신 여러분의 성원과 격려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997 8

- 6 -



의 개원 5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개원 이후 한국조세연구원은 의 및 , 을 적극 지원하였

고 주요 경제현안에 대한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등 국가경제 발전을 위해 헌신해 왔습

니다. 그 결과 5년이라는 길지 않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으로 확고한 자

리매김을 하였다고 생각됩니다. 이 자리를 빌려 오늘의 한국조세연구원이 있기까지

열과 성을 다해 준 한국조세원 가족 여러분의 노고를 치하하는 바입니다.

21세기를 눈앞에 두고 있는 지금 세계 경제는 WTO의 출범과 함께 국경 없는 무한경

쟁의 시대를 맞이하여 다양하고도 급격한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특히

의 혁신적인 발전과 인터넷을 통한 의 활성화는 의 과

관련하여 앞으로 대단히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1990년대에 와서 급속하게 성장하는 상업지역은 특정의 지리적 공간이 아니라

( cyber space)으로 알려진 영역이라 할 수 있습니다. 컴퓨터의 확산과 국제간 통

신수단의 혁신적 발전에 의하여 인터넷은 ( cyber mar ket )을 등장시켰고, 문

자, 소리, 그림, 동화상 등 거의 대부분의 디지털 정보의 교환만이 아니라 지구상의

수백만명에 대한 새로운 형태의 방송, 신문, 책자 등의 보급을 가능하게 하였습니다.

수백만명의 잠재적 고객과의 접촉을 가능케 한 이러한 신기술의 발전은 지구촌의 모

든 국가들에 대한 그들의 전통적 를 재평가하는 계기와 필요성을 절감토록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변화에 대항하여 미국은 1997년 7월 1일 지구촌 전자상거래 기본구상

을 통하여 인터넷을 로 하고 기존의 판매세 외에 추가적인 조세를 부과하

지 않기로 하는 등 전자상거래에 대한 일련의 원칙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유럽

연합 ( EU)은 1997년 7월 8일 전자상거래에 대해서 정부규제를 최소화하고 새로운 조

세나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본 선언 을 채택하였습니다. 선진국의 이러한 추

세를 볼 때 우리나라도 전자상거래에 대한 조세정책의 기본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시

급하고 중요한 과제라 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주도와 다른 국가들의 대응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인터넷 전자상거래에 대한

논의는 향후 새로운 무역라운드로 부상할 전망입니다. 대부분의 국가가 인터넷 전자

상거래의 기본원칙에는 동의하고 있으나, , , ,

등 주요 이슈에 대해서는 자국의 이익확보 차원에서 견해 차이가

많으므로 향후 국제적 합의에 이르기까지는 다소의 진통이 있을 것으로 예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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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을 통한 의 를 위해서는 국제적 합의를 이루는 문제뿐만 아니

라 기술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그러나 지속적인 기술개발 노력

과 국제적 논의 진전에 따라 인터넷을 통한 전자상거래는 피할 수 없는 새로운

의 으로서 21세기 세계경제의 대변혁을 주도하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

서 전자상거래가 제기하는 새로운 도전에 의 이고 인

을 모색하는 것이 시급한 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여 한국조세연구원은 ‘ 의 ’이라는

주제하에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더하면 와

( El ect r oni c Commer ce and Taxat i on) 이라는 주제로 개원 5주년 기념 국제

심포지엄을 OECD와 공동으로 개최하는 것은 참으로 시기적절하고 의의 있는 일이라

생각됩니다.

오늘 심포지엄에서는 OECD의 재정과장으로 계시는 오웬스( Owens) 박사, OECD재정위

원회의 재정전문가로 계시는 허치슨( Hut chi son)씨와 한국조세연구원의 박사가

주제발표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든 주제들이 흥미있고 유익하여, 우리에

게 많은 시사점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OECD의 오웬스 박사는 우리나라가 OECD의 재정위원회에 참여하여 활동하는데

큰 도움을 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신임 께서 과거 우리나라

의 OECD 가입을 위해 주 프랑스 대사관 공사로 재임하실 때 오웬스 박사와 쌓은 개인

적인 유대관계가 돈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서울까지

와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허치슨씨는 재정전문가로서 0ECD에서 활동

하고 계시며 정보통신 혁명과 관련한 재정분야의 전문가로 알려져 있어 오늘의 주제

발표에서 우리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모쪼록 오늘 한국조세연구원이 OECD와 공동으로 주최하는 개원 5주년 기념 국제심

포지엄에서 토의되는 내용이 에 대한 인 을 모색

하고 나아가 정보화시대에 대비한 조세정책 수립과정에서 현실적으로 구체화되기를

기대 합니다.

다시 한번 한국조세연구원의 개원 5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으로 무궁한 발

전을 기원합니다.

1997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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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MORATI VE ADDRESS

Good af t er noon, l adi es and gent l emen.

I t ' s a pl easur e t o be back i n Kor ea, i t ' s my f i f t h vi s i t her e, al t hough I

f eel l i ke i t ' s mor e l i ke my f i f t i et h vi s i t - I ' m get t i ng t o know Kor ea so wel l .

I t ' s al so a pl easur e t o be at t hi s semi nar , or gani sed by t he Kor ea I nst i t ut e of

Publ i c Fi nance. Today, we wi l l be l ooki ng at t he chal l enges posed by El ect r oni c

Commer ce and Taxat i on, l ooki ng speci f i cal l y t o f eat ur es of t he Kor ea VAT, and

we' l l s ee dur i ng t he cour se of t he af t er noon t hat t he I nt er net i s cer t ai nl y

goi ng t o pose maj or chal l enges t o t he Kor ean VAT syst em over t he next 20 year s ,

so l et ' s cel ebr at e t he VAT now, whi l e we s t i l l have i t , and we' l l s ee what

happens over t he next 20 year s .

Per haps j us t t o say a f ew wor ds about t he OECD, Many of you know t hat t hi s

year , we cel ebr at ed our 50t h anni ver sar y, i t ' s a l ong t i me f or any

or gani sat i on t o sur vi ve 50 year s . I wasn' t t her e at t he begi nni ng, but I have

been t her e f or t he l as t 20 year s and t oday, we cover 29 member count r i es : 22

Eur opean count r i es ; t he 3 NAFTA count r i es ; and t hen Japan, Aus t r al i a, New

Zeal and, and s i nce l as t December , Kor ea. I t ' s i nt er es t i ng t hat over a 20 year

per i od, r i ght up f r om 1974 t o 1994, t he or gani sat i on di d not expand at al l , and

t hen dur i ng t he l ast t hr ee year s , we suddenl y f ound t hat we ar e begi nni ng t o

t ake on new member s , count r i es l i ke Mexi co, t he Czech Re- publ i c, Pol and,

Hungar y and Kor ea. I t hi nk t hat t hat ' s been a ver y pos i t i ve devel opment f or t he

or gani sat i on. I t ' s gi ven us a new gr owt h, i t ' s gi ven us a new dynami sm and

havi ng Kor ea i n, I t hi nk, has t ended t o hel p us have a new per spect i ve on our

wor k, t o gi ve a per spect i ve t hat i s mor e As i an and l es s , per haps , Eur opean. I

know t hat I am speaki ng on behal f of our secr et ar y- gener al when I say t hat , we

ar e par t i cul ar l y pl eased wi t h t he act i ve r ol e t hat Kor ea i s now pl ayi ng i n t he

or gani sat i on.

Per haps j us t a wor d on how t he OECD di f f er s f r om ot her i nt er nat i onal

or gani sat i ons. I t hi nk t her e ar e t hr ee mai n char act er i s t i cs t hat di s t i ngui sh us

f r om t he I MF or t he Wor l d Bank. The f i r s t i s t he f act of t he r es t r i ct ed

member shi p, we ar e onl y 29 count r i es . I f you l ook at t he Wor l d Bank, I MF, we' r e

t al ki ng about 120, 140 count r i es . So, t hat ' s t he f i r s t di s t i nct i ve f eat ur e - a

smal l gr oup of count r i es t hat have many t hi ngs i n common. The second

di s t i nct i ve f eat ur e i s t he wi de r ange of act i vi t i es t hat we cover . Cl ear l y,

t oday we' l l be t al ki ng a l ot about t axat i on, but t axat i on i s onl y one, i n f ac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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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many act i vi t i es we l ook at . Al mos t any act i vi t y t hat t he Kor ean gover nment

i s concer ned wi t h has , i n f act , a r el evant commi t t ee or body at t he OECD t hat

i s di s cuss i ng i t . The t hi r d di s t i nct i ve f eat ur e of t he OECD i s t hat t her e' s

ver y cl ose r el at i onshi p of f i ci al s t hat act ual l y come t o Par i s t o t he commi t t ees

t hat we have. So, t hose ar e t he t hr ee di s t i nct i ve f eat ur es of t he or gani sat i on.

I ' d j us t l i ke t o concl ude by maki ng t wo gener al poi nt s whi ch ar e ver y

r e- l at ed, I t hi nk, t o t he t opi c t hat we ar e goi ng t o be di scus s i ng t oday - t he

I nt er net . The f i r s t one i s t hat , even t hought we have t hi s r es t r i ct ed

member shi p, we r ecogni se t hat when we mus t be devel opi ng our cont act s wi t h

non- member count r i es , wi t h count r i es t hat ar e out s i de of t he OECD ar ea,

par t i cul ar l y count r i es her e, i n As i a. And why do we f eel t hat ' s i mpor t ant ?

Mai nl y because al mos t any of t he i s sues t hat we ar e l ooki ng at , ar e gl obal i n

nat ur e. Mul t i nat i onal Ent er pr i s es don' t , make any di s t i nct i on bet ween count r i es

t hat ar e i n t he OECD, and count r i es t hat ar e out si de of t he OECD, So we f eel

t hat i t ' s par t i cul ar l y i mpor t ant at t he pr esent t i me t hat we make an ef f or t , i n

f act , t o devel op our di al ogue wi t h t he non- member count r i es and, as I s ai d,

par t i cul ar l y t he non- member count r i es her e i n t he As i an r egi on. I t hi nk, i n

f act , t hat we' ve been qui t e succes s f ul i n doi ng t hat over t he l as t f i ve year s .

Today, we have r egul ar cont act wi t h mor e t han 50 non- member count r i es . And I

al so f eel qui t e s t r ongl y t hat t hose cont act s ar e ver y much i n t he i nt er est s of

t he Kor ean gover nment and of i t s bus i nes s sect or . When Kor ean mul t i nat i onal s ,

when t hey move i nt o Chi na, and I coul d have a l ong l i s t her e, because one of

t he t hi ngs t hat s t r i kes me as I t r avel ar ound t he wor l d i s t hat t her e seems t o

be mor e and mor e Kor ean mul t i nat i onal s wher ever I go. And cl ear l y, wher e your

mul t i nat i onal s go, t hey expect t o have an i nt er nat i onal l y accept ed t r eat ment ,

whet her i t ' s i n t er ms of i nves t ment or whet her i t ' s i n t er ms of t axat i on. A l ot

of t he out r each pr ogr ams t hat we have at t he OECD i s i nt ended t o ensur e t hat

your mul t i nat i onal s get t hat t r eat ment . That i s a way, I t hi nk, of avoi di ng

conf l i ct i n a gl obal economy.

The ot her poi nt I woul d make i s t hat i f we want t hese non- member count r i es t o

f ol l ow t he r ul es of t he game t hat have been devel oped by t he OECD, par t i cul ar l y

i n t he t ax ar ea, t hen we have t o r ecogni se t hat t hey need as si s t ance. I f

you' r e t al ki ng about compl ex t r ansf er pr i ci ng r egul at i ons , i t i s not enough

j us t t o t el l t hese count r i es t hat t hey have t o f ol l ow t he "ar m' s l engt h"

pr i nci pl e. You have t o not onl y expl ai n t o t hem what t he "ar m' s l engt h"

pr i nci pl e i s , but you have t o hel p t hem bui l d up t he admi ni s t r at i ve capaci t y t o

appl y i t . And, i n f act , a l ot of our wor k at t he moment i s di r ect ed at t hat

par t i cul ar i s sue. And we ar e par t i cul ar l y pl eased t hat i n Sept ember , t her e wi l l

be a maj or i ni t i at i ve, a j oi nt OECD - Kor ean i ni t i at i ve, t o es t abl i sh her e, i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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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 ea, a Mul t i l at er al Tax Cent er , whi ch woul d pr ovi de as s i s t ance t o t he As i an

economi es i n t r ans i t i on. And I ' m sur e, t hat ver y qui ckl y, we wi l l f i nd t hat

many of t he i s sues t hat we wi l l di s cus s t oday on t he VAT s i de, on t he ques t i ons

of t he I nt er net , wi l l be i s sues t hat wi l l be di scus sed i n t he cont ext of t hat

Mul t i l at er al Tax Cent er .

Let me concl ude, j us t be out l i ni ng some of t he i s sues t hat t he Commi t t ee on

Fi scal Af f ai r s , whi ch i s t he mai n t ax pol i cy body of t he or gani sat i on, i s

cur r ent l y di scus s i ng, because I t hi nk you' l l s ee t hat as we go t hr ough t he

af t er noon' s di s cus s i on, t he I nt er net s eems t o pul l i n a l ot of what may appear

t o be separ at e i s sues , but i n f act , what ar e i s sues whi ch ar e qui t e cl osel y

r el at ed. So I ' l l concl ude by j us t gi vi ng you a ver y qui ck l i s t some of t he

i s sues t hat we' r e l ooki ng at .

The f i r s t , and per haps t he mos t i mpor t ant , i s t he ques t i on of t ax

compet i t i on. Can we f i nd ways of sayi ng what accept abl e f or ms of t ax

compet i t i on ar e and what unaccept abl e f or ms of t ax compet i t i on ar e?

Par t i cul ar l y, compet i t i on f or f i nanci al and ser vi ces , and t her e agai n, you see

t he l i nk wi t h t he I nt er net , because t he I nt er net , i n f act , wi l l i nt ens i f y t he

way t hat count r i es use t hei r t ax sys t ems t o at t r act f i nanci al and ser vi ce

act i vi t i es . Wel l , t hat ' s an i s sue t hat we ar e l ooki ng at qui t e car ef ul l y, and

we hope t hat we wi l l come up wi t h some r ecommendat i ons f or next Apr i l . Second

i s sue, and t hi s i s one t hat I know I ' ve t al ked about pr evi ousl y when I ' ve been

her e, i s t he need t o gl obal i s e t he OECD Model Tax Convent i on. We ar e now maki ng

a maj or ef f or t t o t r y t o as soci at e non- member count r i es wi t h t he OECD Model ,

and we hope t hat by November of t hi s year , we wi l l have a new publ i cat i on

comi ng out t hat wi l l s et out t he pos i t i on of 16 non- member count r i es on t he

Model . That , I t hi nk, i s a maj or devel opment . The t hi r d t opi c i s t hi s whol e

ques t i on of t he I nt er net , but i n f act , ( as t he Pr es i dent sai d ear l i er , ) t he

I nt er net i s onl y par t of a much br oader r ange of i s sues t hat come under t he

headi ng of t he communi cat i on r evol ut i on. I t hi nk t he communi cat i on r evol ut i on

has not onl y changed i n t he ways i n whi ch bus i nes s car r i es out i t s act i vi t i es ,

but i t ' s goi ng t o have dr amat i c changes on t he ways i n whi ch t ax aut hor i t i es

car r y out t hei r act i vi t i es as wel l . Unl es s t ax aut hor i t i es ar e success f ul i n

adapt i ng t o t hi s new gl obal envi r onment , t o t hi s new t echnol ogi cal envi r onment ,

t hen t hey' r e goi ng t o have di f f i cul t i es i n pr ot ect i ng t hei r t ax pr i ce and i n

col l ect i ng t hei r r evenues. A f our t h ar ea t hat we' r e l ooki ng at , whi ch I t hi nk

i s par t i cul ar l y r el evant f or Kor ea, ar e t he whol e ques t i ons of how t o go about

t axi ng f i nanci al s er vi ces . Under t he VAT, under t he i ncome t ax, how do you

appl y wi t hhol di ng t axes? Ther e' s a whol e set of i s sues t her e, whi ch I t hi nk

we wi l l be spendi ng a l ot of t i me on, and agai n, whi ch we' l l s ee t hi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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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f t er noon, ar e cl osel y l i nked t o t he devel opment of el ect r oni c commer ce and t he

I nt er net . We' r e al so put t i ng a maj or ef f or t i nt o a new pr oj ect whi ch i s bei ng

devel oped on s t r at egi c management . I n ot her wor ds, aski ng our sel ves whet her , i n

t hi s new envi r onment , t ax admi ni s t r at i ons can cont i nue t o car r y out t hei r

bus i ness i n t he way t hat t hey have f or t he l ast 20 year s , or whet her i n f act ,

we need a new appr oach t owar ds t ax admi ni s t r at i on.

Wel l , t her e ar e many ot her t opi cs t hat I coul d t al k about , but I t hi nk I wi l l

concl ude by sayi ng t hat we, at t he OECD, ar e ver y pl eased t o be associ at ed

wi t h t hi s i ni t i at i ve. I t hi nk i t ' s par t i cul ar l y appr opr i at e t hat t he i ni t i at i ve

shoul d ve been t aken by t he I ns t i t ut e. I ' m sur e t hat t he di scus si ons t hi s

af t er noon, i n f act , ar e goi ng t o hel p bot h t he bus i nes s communi t y and t he

Kor ean gover nment , t o deci de on what t ype of pol i ci es i t shoul d adopt t owar ds

t axi ng i ncome and t he t r ansact i ons t hat ar e under t aken by means of t he

I nt er net . Thank you ver y much.

Augus t , 22, 1997

Jef f r ey Owens

Head, Fi scal Af f ai r s , OEC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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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1>

TAXATI ON I N CYBERSPACE

Jef f rey Owens

( Head, Fi s cal Af f ai rs , OECD)

Cont ent s

. The gr owt h of t he I nt er net

. What ar e t he char act er i s t i cs of t he i nt er net

mos t r el evant f or t ax pol i cy maker s?

. What ar e t he i mpl i cat i ons f or t ax pol i cy

and t ax admi ni s t r at i on?

. The r esponse of gover nment s

ANNEX

_________________________

* 본 논문에 실린 내용은 필자 개인의 의견을 반영한 것이며, 한국조세연구원의 공식

적인 견해와는 무관함.

- 14 -



Taxat i on i n Cybers pace

[On t he Fi r s t Day, The Comput er Gods Creat ed I nf ormat i on Servi ces . On The

Second Day, The Tax Col l ect or Subscr i bed]

Tax Aut hor i t i es ar e opt i mi s t i c about t he poss i bi l i t i es but pes s i mi st i c about

t he pr obabi l i t i es of f er ed by t he i nt er net . The communi cat i on r evol ut i on has

opened up new poss i bi l i t i es f or t ax admi ni st r at i ons t o i mpr ove t he ef f i ci ency

of t hei r oper at i ons. But t hese new t echnol ogi es al so open- up new

"pr obabi l i t i es " f or t ax evasi on and avoi dance. The chal l enge f or t ax

admi ni st r at i ons i s how t o maxi mi se t he pot ent i al ef f i ci ency gai ns of t he

i nt er net and at t he same t i me pr ot ect t hei r r evenue base wi t hout hi nder i ng t he

devel opment of t hese new t echnol ogi es .

The r i sks f or r evenue aut hor i t i es ar e r eal and gover nment s wi l l need t o

addr es s t hese r i sks i n a spi r i t of col l ect i ve co- oper at i on r at her t han i n a

spi r i t of compet i t i on. The al l ocat i on of t axi ng r i ght s mus t be based upon

mut ual l y agr eed pr i nci pl es and a common under s t andi ng of how t hese pr i nci pl es

shoul d be appl i ed.

Thi s common under s t andi ng mus t ext end t o t he busi nes s communi t y and mus t

cover al l t he maj or sour ces of r evenue. Thi s i s t he appr oach t aken i n t he wor k

bei ng under t aken by t he Commi t t ee on Fi scal Af f ai r s , t he mai n t ax pol i cy body

of t he Or gani sat i on of Economi c Cooper at i on and Devel opment ( OEC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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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 their tax after Cyberspace?

What the Press Say:

“Internet users face digital tax bills”

“Brussels set to impose VAT on non- EU telecom service”

“T he tax man cometh to cyberspace“

"A plan to tax cyberspace, bit by bit"

What same politicians say:

"No new taxes on the net"

"Senator wants tax- free net"

"US proposes a duty- free cyberspace zone"

“Clamour for tax relief on the net”

What the tax authorities say:

“Commiss ioner fears that 30% of tax base will disappear into

cyberspace”

“Cyberspace: the ultimate tax haven”

T his article forcuses on the international issues raised by the

internet since it is important for all countries to see their own

domestic debate in this wider con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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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Growth of the Internet1)

T he Internet has been described as “a w orld- side netw ork of netw orks w ith

gatew ays linking organisations in North and South America, Europe, the Pacific

basin and other countries[....]”. T he organisations are administratively independent

from one another. T here is no central, w orld- w ide technical control point. Yet,

w orking together, these organisations have created w hat to a user seems to be a

virtual netw ork that spans the globe2)

F rom 1988 to 1994, the number of Internet hos ts grew from zero to 3 million. In

1995 this figure doubled. By January 1997, there w ere 16 million Internet hosts(see

Figure 1). T his grow th has been uneven throughout the OECD area, w ith the

Southern European countries generally having les s than 5 Internet hosts per 1,000

inhabitants and North America, Nordic and Pacific countries more than 20 hosts

per 1,000 inhabitants (see F igure 2). Users have grow n from a limited number of

military personnel and academics in the 1980' s to 30 60 million users today. T his

rapid grow th has been promoted by:

- Liberalisation and d eregu lation of the telecommunications sector. In the 1980' s

telecommunication w as a virtual monopoly in almost all OECD countries . T oday

about one- third of OECD countries have opened up their telecommunications

market. By the year 2000 the WT O expects that more than 90 countries w ill have

de- monopolis ed their telecommunication markets .

- Improved communication infrastructure: T echnical advances (high speed modems,

cablemodems, satellite and terrestrial broadcast, multi- media products) have

increased the speed of transmiss ion and increased the potential of the Internet to

deliver goods and services on- line.

- N ew means of “d evering” the Internet: (T op boxes, Internet ready T V) has and

is continuing to ease the acces s of households to the Internet.

- Consumer access pricing is rapidly falling, in part because of the technical

developments referred to above and in part because of the grow th of the market.

In 1995 the average costfor 20 hours access w as $60; today it is less than $20.

1) “1997 Communications Outlook”, ICCP, OECD, April 1997. Other OECD Work on

Internet and communication policy can be found at:

http:/ /w ww.decd.org/dsti/ s ti_ict.html.
2) M. Mecker & C. Depay, T he Internet Report 1- 9(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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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os t is a domain name that has an Internet Protocol address (A) record

associated w ith it . T his w ould be any computer system connected to the

Internet(via full or part- t ime, direct or dialup connections). ie. oecd. org or w w w .

nw . 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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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rcial applications have to date experienced the fas test grow th. Within this

sector, services account for more than half of the activ ities (see Figure 3). It is

estimated that tw o- thirds of the grow th takes the form of intra- firm

traffic(commonly referred to as private intranet activities).

T hree factors w ill be critical to the future trow th of the Internet and electronic

commerce. T he firs t is , developments in the bandw idth, s ince this determines the

speed at w hich data can be trans ferred over the sys tem(currently, it takes tw o

days to transfer the entire contents of a music CD acros s the Internet. Higher

speed connections are likely to reduce this time to 10 15 minutes ). T he second

factor is improved and secure payment mechanisms . T he development of electronic

cash(“cyber cash” or “E- Money”) w ill promote a rapid expansion of electronic

commerce by reducing reliance on credit cards. T he third is w illingness of

governments to reach agreement on measures to protect the security and

confidentiality of information transmitted on the Internet, particularly encryption

standards.

T op 10 Second Level SIC Classifications

1. Busines s Service (26.20%)

2. Engineering , accounting , research, management, and related service(10.86%)

3. Wholesale trade: durable goods(6.17%)

4. Printing, Publishing , and allied indus tries(5.40%)

5. Non class ified es tablishments (3.86%)

6. Educational s ervices(3.41%)

7. Membership organisations (3.12%)

- 19 -



8. Communications(2.88%)

9. Electronic & electrical machinery equipment except computer(2.72%)

10. Industrial & commercercial machinery, and computing equipment(2.45%)

Source : T IG Surv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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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at are the characteristics of the Internet most

relevant for tax policy markers?

R e le v ant chracte ris t ics of the Inte rne t .

The ability to establish public and private global communication systems w hich

are secure and inexpensive to operated .

T his w ill enable small and medium size enterprises to engage in international

commerce. T ax authorities w ill see a rapid expans ion in cross - border activities .

T he proces s of “dis intermediation“

Where by the internet w ill substantially reduce the need for intermediaries , for

example, financial and other information may become available w ithout the

intermediation of banks and other financial institutions.

The development of encrypted information.

Encryption may preclude governments hom acces sing the content of messages

sent on the net.

An increased scope for the “integration of business function”.

Private internet netw orks are now w idespread in multinational corporations and

today are more important than public netw orks. T his development w ill produce a

closer integration of transactions w ithin an MNE and makes it increas ingly

difficult to separate out the functions carried out by related enterpris es .

The greater flexibility in the choice of the organisation form.

We may see MNEs coming to prefer branches to subsidiaries .

The fragmentation of economic activity.

T he phys ical location of an activity becomes less importantand it becomes more

difficult to determine w here an activity is carried out.

Other characteristics that will have signiticant implications for the operation of

tax systems are:

Lack of any central control.

Users of the internet have to control and in general no idea of the path

travelled by the information they seek or publish.

N o central registration.

Registration requirements are minimum, as are proof of identity requirem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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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ak traceability.

Untraceable use of an internet s ite is ease to arrange.

Weak correspondence between computer domain name and reality.

Although the internet address (or “domain- name”) w ill tell you w ho is

respons ible for maintaining that s ite, it may not tell you anything about the

computer corresponding to the actual internet address , or even w here that machine

is loc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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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at are the implications for tax policy

and tax administration?

T ax authorities w ill face at least four interrelated challenges by the internet.

1. The challenge to tax administrations

Tax enforcements in cyberspace

T he internet w ill change the environment w ithin w hich tax administrations

operate.

1. Traditional audit trails may disappear.

T ax adminis trations may encounter greater difficulties tracing transactions

because of the lack of links betw een electronic entit ies and their physical

counterparts .

2. Verification of identity of taxpayers w ill become more difficult.

Individuals and entit ies engaging in electronic commerce w ill be able to establish

an internet address in almos t any taxing jurisdiction irrespective of the location of

his residence or the source of his activities .

3. obtaining acceptable documentation of proof will become more difficult.

Where books and records are maintained in a tax haven, for example, it is

unlikely that the tax authorities w ill be able to obtain access to them s ince few

countries have treaties w ith tax havens. It is also unclear w eather the evidence

that tax administration w ould be able to produce on transactions in cyberspace

w ould meet the documentation and evidence standards set by tax corts .

4. D isintermediation w ill remove convenient “taxing points”.

T he elimination of “middle- men” could force tax administrations to collect smaller

amounts of revenue from a larger number of tax payers . Withholding taxes,

particularly on financial transactions, and certain consumption taxes

(transactiontaxes) may become less v iable sources of revenue.

5. tax haven and off-shore banking facilities w ill become more accessible.

It w ill beincreas ingly easy for the “average” tax payer to use off shore financial

centres . Internet banking w ill offeran ease of acces s , low transaction cos ts . a

degree of anonymity and an immediacy of transferability of funds w hich is not

available today. If these attributes can be combined w ith w ell run off- shore

institutions in an environment w hich provides security, w e can expect that a much

w ider clientele w ill be attracted to this medium. We can also expect t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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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vernments w ill not s tand back in the face of this development.

The opportunities of new communication technologies to tax administrations

Whilst the challenges are here today, the opportunities offered by these new

technologies are only jus t emerging. T ax adminis trations w ill be able to improve

their operations by us ing new communication facilities . Already a number of tax

authorities have electronic data interchange(EDI) programs that are making their

operations more efficient, improving the quality and timeliness of service to

taxpayers . Electronic data interchange means that busines ses need less time to

comply w ith tax regulations and both the tax administration and its client use less

paper. Other benefits include timely updating of clients accounts , faster process ing,

and improved productiv ity. In the area of income taxes , a number of countries (eg

Aus tralia, Canada, Denmark, T he Netherlands and the US) have implemented.

D irect deposit Program.

Direct depos it can replace cheques as standard method of issuing payments .

Direct deposit has a number of advantages over the traditional method of

payment. It offers clients a safe, convenient, dependable, and time- saving w ay of

receiv ing payments , and saves the government money through reduced fees and

pos tage. Busines s clients can also have their income tax refund and VAT refunds

and rebates deposited directly.

Electronic filing.

T ax returns can be filed by using electronic media. T he advantages of using

electronic filing include accuracy of tax data, reduced cost to the public and to the

tax authorities , reduced paper use and fas t proces sing of returns. Electronic filing

can be used by individuals w ho complete their ow n returns , or by individuals w ho

use the services of a tax professional. An encryption device can be used to ensure

that tax information remains confidential.

Automated deductions of social security and other payroll taxes.

T he authorities can accept payroll deductions electronically from any employer

w ho w ants to send them that w ay. T his proces s eliminates the need for

employers to file tapes or paper.

Customs Process.

EDI systems may be used to s treamline the customs commercial process(e.g . the

recent Canada- United States Accord on the shared border arrangements ).

Improved exchange of information.

Intranet type netw orks may open up new possibilit ies for tax authorities to

exchange information in a more timely and secure w ay. Already the OECD has

developed an OECD Standard Management Format for automatic exchange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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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ormation (OECD Council Resolution of 1992) and w ork is advancing on

developing an EDIF ACT Standard for Electronic Exchange of T ax Information. In

the field of Consumption T axes w ork is in hand to develop international

co- operation and to introduce the means for exchanges of information.

T he members of the CFA are committed to exploiting these new opportunities

to improve the service available to taxpayers and to explore w ays in w hich

administrative and compliance costs can be reduced by using these new

technologies .

2. The challenge to Consumption Taxes

T axes on consumption now account on average for 30 per cent of the tax

revenues in the OECD area and 27 of the 29 member countries use a value added

taxes (VAT )(the tw o exceptions are Australia and US) w hich is w hy I w ill focus

primarily on VAT , although many of the issues rais ed w ould apply also to other

forms of sales taxes.

( ) T he concept of “place of supply” under VAT

In broad terms, the place of supply rules fall into tw o categories : those w hich

depend upon the identification of a relevant establishment(belonging to the supplier

in some cases, and to the customer in others), those w hich are based on the place

of performance or enjoyment Electronic Commerce offers bus iness consumers new

opportunities to evade or avoid VAT by turning to suppliers w ho are not

regis tered for VAT . T he links betw een the place of supply, the place w here the

enterprise is located and the place w here the service is used or consumed become

much more opaque.

How to respond? One option w e are examining is to maintain the current "place

of supply" rule but to broaden the definition of fixed(or permanent) establishment

to cover cabling, sw itching and other technical resources required to deliver such

services .

Another option w ould be to change the basic “place of supply” rule to w here

the service is consumed. T his could be quite attractive. How ever, it rais es the

fundamental ques tion of how tax w ould be lev ied on non- business consumption. It

could also still be susceptible to avoidance of tax by the financial institutions, w ho

could arrange their affairs so that the “customer” is an as sociate w ho is not

established in the tax ing jurisdiction. Another idea is to require non- resident

service suppliers to regis ter or have a fis cal agent.

Mr Ian Hutchison w ill expand on these issues in his presen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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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The challenges to Tax Treaties

T ypically tax treaties are bilateral and cover income and capital taxes, though

there are some examples of multilateral tax treaties and treaties concerning other

taxes such as estate and gift taxes. T here are w ell in excess of 1,500 tax treaties

and the number is grow ing rapidly. T he discussion here is confined to bilateral

tax treaties in relation to taxes on income and capital w hich are largely based on

the OECD Model T ax Convention on Income and Capital, w ith a number of

countries follow ing variants found in the UN Model Double T axation Convention

betw een Developed and Developing Countries .

T he purpose of bilateral tax treaties is typically expres sed in their preamble to

be “the avoidance of double taxation and the prevention of fis cal evas ion”. As

most countries now adays contain w ithin their domestic law provisions to prevent

double taxation of their residents in the most common cases(w here another

country taxes the same income on a source basic), the main operation of tax

treaties in this respect is for other types of double taxation. T he prevention of tax

evasion primarily refers to cases w here taxpayers fraudulently conceal income in

an international setting and rely on the inability of tax administrations to obtain

information about income from foreign sources. T he exchange of information

article in tax treaties is the major provision dealing w ith this problem. In a

general s ense these tw o purposes summaris e the domain of international taxation:

substantive rules des igned to allocate taxing rights and administrative rules

des igned to give effect to the s ingle taxation objective, the tw o objectives w hich

are closely linked.

T here are a number of other purposes of tax treaties that are usually uns tated,

but in many cases are equally important. Firs t , there is the divis ion of tax

revenues to be derived from income involving the tw o countries w hich are parties

to the treaty. Where flow s of income from busines s , inves tment etc. balanced

betw een tw o countries , it often does not make a large difference to the direction

of revenue collections if each country agrees to s ignificantly curtail its source

jurisdiction to tax on a reciprocal basic as its res idence taxation of income sourced

in the other country is correspondingly increased. Curtailing of source jurisdiction

rather than res idence jurisdiction in this context make sense because of the

dis torting effects of gross basic taxes at source(e.g. w ithholding taxes) and the

greater ease of enforcing net taxation by as ses sment in res idence countries .

T ypically larger developed countries w ill be in this position as a group even if

there are some disparities in flow s as regards specific countries in the group.

Second, there is an agreed bas ic for determining w hether the income returned or

expenses claimed on related party dealings by taxpayers forming part of an

multinational group operating in the tw o countries w hich are parties to the treaty

can be regarded as accept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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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lectronic com m erce and the perm anent establishm ent concept

In ass igning taxing rights over busines s operations , the OECD Model T ax

convention' s concept of permanent establishment is used to determini w hether the

enterprise has brought itself w ithin any particular tax ing jurisdiction. Under article

7 of the OECD Model T reaty, a country may tax an enterprise' s business profits

attributable to a permanent es tablishment located in that country, regardless of the

enterprise' s country of res idence for tax purposes.

Article 5 of the OECD Model T ax Convention gives a definition of the concept

of a permanent establishment. Paragraph 1 of that article s tates that a permanent

establishment is a “fixed place of business through w hich the bus iness of an

enterprise is w holly or partly carried on” examples of w hat cons titutes a

permanent es tablishment are provided in paragraph 2. Paragraph 4 indicates that

w here a place of business is used exclusively for the performance of certain types

of activ ities , w hich are generally of a preparatory or auxiliary nature, that place

w ill not constitute a permanent establishment. F or ins tance, a permanent

establishment does not include “the use of facilit ies solely for the purpose of

storage, display or delivery of goods or merchandise belonging to the

enterprise”(sub- paragraph 4a). Paragraphs 5 and 6 provide rules according to

w hich an agent may constitute a permanent establishment of the enterprise for

w hich he is acting.

While there are many cases in w hich the application of these rules is difficult

and contentious, the application of the concept of permanent establishment in the

context of electronic commerce raises a number of new and difficult questions.

T he firs t question is w hether the general conditions for the existence of a

permanent establishment found in paragraph 1 of Article 5 may be satisfied by a

w eb site on a server. T his requires a determination of w hether such a site

constitute a “place of busines s”, w hether the server can then be said to be “fixed”

and w hether the undertaking of periodical automated busines s functions (such as

advertis ing , ordering , or payment) may be said to cons titute the carrying on of a

bus iness g through such a fixed place of busines s .

T he determination of w hether the s ite cons titute a “fixed place of business”

must ake account of various possible scenarios . F or ins tance, a server may be

located in a building s ituated in a country w here the enterprise has no other

presence. Alternatively, it could be located on a portable computer used indifferent

places w ithin that building or moved from city to city by an initerant employee.

Further difficulties w ould arise w here a number of mirror w eb sites on different

servers located in different countries w ould be used so that a cus tomer could be

directed to any site for any function depending on electronic traffic. Another

pos sibility w ould be to have only one w eb site w hich is electronically transfer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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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otal every three months to a new server in a different building, city or

country. T he ow nership of the w eb contents and of the server w ould also be

relevant: for ins tance, the enterpris e could ow n the w eb site but lease the server

from a service provider, lease both the w eb site and server from the service

provider or lease the w eb site and server and share various functions w ith the

service provider.

Another ques tion is w hether the activities carried on through a w eb site go

beyond the types of preparatory and auxiliary activities w hich, under paragraph 4

of article 5, w ould not result in a permanent es tablishment. T his question has to

be addressed w ith respect to the various functions that can be automated, such as

advertis ing , ordering, payment, s torage and digital delivery as w ell as w hich

respect to various combinations of these functions. It also requires a determination

of the extent to w hich a data base of dig ital contents may be said to cons titute a

stock of goods and, it that is the case, w hether the database may be said to be

maintained solely for the purposes of storage, display or delivery if it also has a

search and reporting facility(e.g., if a cus tomer can select the contents of the

database merely for view ing). Particular problems aris e in respect of the exception,

included in sub- paragraph 4(d), concerning the collection of information as it is

not clear to w hat extent processing of the raw information that is collected may

render the exception inapplicable.

If the functions performed through a given w eb site and server w ere such that

it did not cons titute a permanent es tablishment, there w ould also be a need to

examine w hether other activities w ere carried on through that server, i.e. w here

the enterprise w ould lease excess capacity in its server to allow another bus iness

to operate a w eb s ite.

Other questions aris e w ith respect to the relationship betw een an enterprise that

ow ns a w eb site and a service provider, the question being w hether and to w hat

extent the latter may be considered to be an agent of the former for purposes of

paragraph 5 of Article 5. Also ques tions arise w ith respect to the relationship

betw een an enterpris e that ow ns a w eb site and a serv ice provider, the question

being w hether and to w hat extent the latter may be cons idered to be an agent of

the former for purposes of paragraph 5 of Article 5.

Any problems related to the application and interpretation of the permanent

establishment concept in tax treaties w ill probably only exist as a short term

consequence of band w ith limitations given the expected progress of cable and

satellite technology.

Any problems related to the application and interpretation of the permanent

establishment concept in tax treaties w ill probably only exist as a short term

consequence of band w ith limitations given the expected progress of cable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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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tellite technology. Once these limitations are overcome, it w ill be possible to

locate most, if not all, of the functions of an Internet busines s in any country,

either the country of residence or a low tax jurisdiction. T his w ill shift the

problem to domes tic tax law s w hich often rely on concepts similar to that of the

permanent establishment in order to determine w hether business profits of

non- residents are taxable. In that case, the use of tax havens as locations for w eb

sites and servers w ould create particular difficulties , w hich could lead to a

reconsideration of domestic rules for the determination of residence and of the

source of income as w ell as of the scope of controlled foreign corporation

leg is lation.

T hese are questions that the Working Group on Permanent Establishment are

exploring. In the context of its w ork, the Working Group intends to examine:

w hether there is a need for subs tantial changes to the tax treaty rules for

the taxation of bus iness profits ;

w hat are the various alternatives to these existing rules and w hat are

the pros and cons of such alternatives , particularly in relation to

compliance is sues;

w hether approaches used for other taxes , such as VAT , could be used for

purposes of addres sing the problems that electronic commerce create

for direct tax rules for the taxation of bus iness profits ;

to w hat extent expected developments related to electronic

commerce should lead to are consideration of domestic rules for the

determination of res idence and of the source of income as w ell as of

the scope of controlled foreign corporation legis lation.

Dig itised Inform ation. Characterisation of Incom e

Any type of information that can be digitised, such as computer programs,

books, music, or images, can be trans ferred electronically. For example, a person

in State B could connect w ith a computer in State A and dow nload a computer

program or digitised image in exchange for a fee. T he purchaser' s rights in the

information trans ferred could vary depending on the contract betw een the parties .

For example, the purchaser of a dig itis ed image could obtain the right to use a

single copy of the image, the right to reproduce ten copies of the image for use in

a corporate report, the right to reproduce the image for use in an academic w ork

that is expected to have a limited pres s run, or the right to reproduce the image

in amass - circulation magazine. It may be argued, some of these transactions are

equivalent to the purchase of a physical copy of the photograph, w hich w ould

result in bus iness profits , w hile other of these transactions w ould result in royalty

income, w hich w ould be taxable in the source country. Consequently, ex is ting

income characteris ation principles may require modification in light of the ease of

perfectly reproducing and disseminating digitised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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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gitised information also poses problems for the definition of services income,

as dis tinguished from sales of goods income or royalties : problems similar to those

described above under the section on VAT . Previously a reference w ork, such as

an encyclopedia, w ould have been sold as a set of bound volumes and the sale of

the bound volumes w ould have resulted in sale of goods income, notw ithstanding

the fact that the cost of printing and binding represented only a small fraction of

the encyclopedia' s value. Now , instead of purchasing a bound volume, a potential

purchaser might be able to choose betw een of set of CD- ROMs and a computer

on- line service through w hich the encyclopedia' s content can be acces sed. If the

cus tomer has a sufficiently fas t modem connection, there may be litt le practical

difference betw een accessing the on- line service and the CD- ROMs on the

cus tomer' s personal computer. Yet the sale of the CD- ROMs s till results in sale

of goods income w hile the character of the income aris ing from the on- line

service is not clear. It may be neces sary to reconsider exis ting principles in this

area in relation to income, and sales and consumption taxes.

T he ability of taxpayers to electronically sell dig itised information and services

may have an effect on exis ting regimes that seek to limit the use of tax referral

through foreign corporations. Many countries have regimes w hereby income earned

by controlled foreign corporations may be currently taxed to the corporation' s

shareholders 3). If controlled foreign corporations can engage in extensive commerce

in information and serv ices through w eb sites or computer netw ork located in a

tax- haven, it may become increasingly difficult for tax adminis trators to enforce

these anti- deferral regimes. It may also be necessary to broaden the scope of the

income subject to these regimes.

Given the unique characteris tics of digitised information and the difficulties of

characterisation that could arise in this context, the OECD is examining how to

further clarify the definition of royalties in the Model Convention.

4. The challenge to Transfer Pricing

In principle, the communications revolution presents no new problems, no

fundamentally or categorically different dimens ions , for trans fer pricing but the

development of internal private netw orks w ithin multinationals may pressurise the

traditional approach. Private intranets w ill lead to a greater integration of the

operations of MNEs, particularly in the w ay MNEs organise and provide services .

T his w ill make new challenges for tax administration. T he main challenges relate

to comparability. It w ill become even more difficult to determine w hat the

transaction actually is , and find a third party transaction about w hich enough is

know n to conclude that it is comparable. T he OECD Guidelines direct a functional

analysis to as ses s comparability, but w ith electronic commerce and private

3) See Controlled Foreign Company Legislation OECD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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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tw orks it may be difficult to know w hois doing w hat. T rans fer pricing w ill

increase in complexity, particularly iif the MNE is purposefully attempting to shift

income among related parties . T he greater degrees of integration may often also

bring synerg is tic benefits over and above the directly measured contribution of the

participants . T his raises the difficult question of how such benefits should be

divided up betw een the related enterprises .

T he second challenge relates to w hether the standard of comparability can be

met. T he s tandard likely w ould not permit application of a traditional method to

determine the computer server revenues, based upon profit margins or prices from

third party information providers , unless those third parties , like the MNE, also

had developed the information database and equally reliable softw 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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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he res pons e of g ov ernments

T he response of governments to these developments has been one of caution.

No National Government to- date has issued new law s or regulations on how to

apply existing concepts to activities carried out on the Internet.

T his cautious approach may dismay the dismay the private sector w hich is

looking for greater certainty in this area, but it is the right approach at the

moment. Because of the global nature of the internet and rapid change, it is

essential that globally accepted principles of taxation are agreed upon on how to

tax activities carriedout over the internet. Such an agreement w ill only be reached

once tax policy makers have:(1) come to a common unders tanding of how the net

functions; (2) agreed upon w hich existing tax arrangements need to be review ed;

(3) agreed upon the process by w hich any of exis ting arrangements w ill be

changed and (4) agreed upon the nature of these changes . T hroughout this

process the dialogue must include all parts of the government and the private

sector. A dialogue mus t also be es tablished betw een those responsible for income

taxes and consumption, otherw ise businesses w ill be caught betw een conflicting

rules . Only if all of these conditions are met w ill w e achieve a stable tax

environment w hich w ill enalble the internet to develop its full potential but at the

same time protect the revenue base.

It is too early to anticipate the outcome of our w ork but Box I sets out the

criteria that should apply to determining the w ay in w hich the internet should be

tax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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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X I

SEVEN CRIT ERIA T O JUDGE PROPOSALS

T O T AX T HE INT ERNET

1. T he s y s tem s hould be equitable. T axpayers in similar s ituations

w hich carry out s imilar transactions should be taxed in the same

w ay.

2. T he s y s tem s hould be s imple. Administrative costs for the tax

authorities and compliance cos ts for taxpayers should be minimised

as far as possib

3. T he rules s hould prov ide certainty for the tax pay er so that a taxpa know s

in advance of atransaction w hat w ill be the tax consequence T axpayers should

know w hat is to be taxed and w hen and w here the tax is to be accounted for.

4. A ny s y s tem adopted s hould be effectiv e. It should produce the right amount

of tax at the right time. T he potential for tax evasion and avoidance should be

minimised.

5. Economic dis tortions s hould be av oided. Corporate decis ion- makers should

be motivated by commercial rather than tax considerations .

6. T he s y s tems needs to be s ufficiently flex ible and dy namic to ensure that

the tax rules keep pace w ith technological and commercial

developments .

7. A ny tax arrang ements adopted domes tically and any chang es to ex is ting

international tax ation principles s hould be s tructured to ens ure a fair

s haring of the internet tax bas e betw een countries , particularly important

as regards divis ion of the tax base betw een developed and developing countries .

T hese criteria w ill conflict . A s imple system may not be equitable and may not

be sufficiently robus t to be effective in protecting the revenue base. All involve an

element of judgement. View s on w hat is a fair dis tribution of the revenue base,

for example. Governments and busines ses are likely to take different view s on

w hat the tradeoffs should be w here conflicts do aris e. But most w ould agree on

the criteria lis ted above. And I hope that all w ould agree on the need for an

international consensus: Maintaining an international consensus is the key enable

the internet to develop to its full capacity and at the same time enabling tax

authorities to protect their revenue b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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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NNEX

I. Work of the Committee on Fis cal A ffairs on the T ax Policy and

A dminis trativ e Implications of the Communication Rev olution.

In June 1996, the Committee on Fiscal Affairs (CFA) considered a note on the

implications of the Communications Revolution for tax policy and tax adminis

- tration and decided to intens ify its w ork in this area by inviting its subsidiary

bodies to examine the impact of the communications revolution in their respective

areas of competence.

F our separate sub groups have been formed respectively by Working party N 1

on Double T axation, Working party N 6 on T axation of MNEs, Working Party

N 8 on T ax Avoidance and Evas ion and the Special Sess ion on Consumption

T axes w hich are w orking closely together and benefiting from other w ork carried

out in other parts of the OECD on the Communications Revolution(see Figure IV).

T his w ork in the tax area is carried out in a co- ordinated manner in close contact

w ith the bus iness and tax community. At the January 1997 meeting of the CFA

these groups reported on the status of their w ork and made proposals for future

action in this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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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IGURE ]

T he Committee on Fiscal Affairs and its W orking Parties

Committee on Fiscal Affairs

Working Party no. 1 on

Double T axation and

Related Questions 1971.

Working Party no. 1 on

Double T axation and

Related Ques tions 1971.

Working Party no. 6 on

T axation of Multinational

Enterpris es 1973.

Working Party no. 8 on

T ax Avoidance and

Evasion 1977.

Special Sess ions on

innovative Financial

T ransction 1994.

Special Sess ions on

T axation and the

Environment

1992 95

Steering Group on

T rans fer Pricing

1993.

Special Sessions on

Consumption T axes

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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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 s ues relating to the OECD Model T ax T reaty on Income and Capital

T he subgroup of W orking Party N is studying w hether the traditional

international tax concepts w hich w ere developed in an era w here the conduct of

significant business could be carred out only through physical presence are w ell

adapted to the new environment, and in particular:

What is the interaction of the internet and the permanent es tablishment?

Can a server or server space constitute a permanent es tablishment for tax

purposes? Are there alternatives to the permanent establishment concept?

Even if a permanent establishment is es tablished, w hat income should be

attributed to the PE. How to characterise income from transfers of

technology over the Internet? Does it constitute bus iness profits or

royalties? Is there a need to amend the definition of royalties in the

Model? Is there an erosion of source taxation?

Is s ues relating to trans fer pricing

Computer netw orks allow for increased speed and integration of transactions,

thereby making it difficult to apply the transactional analysis prescribed in the

OECD T ransfer Pricing Guidelines . T he sub group of Working Party N is

focus ing on these potential transfer pricing issues Electronic commerce may

raisedue to the pressure on the transactional and comparitibility principles are now

interpreted by the OECD. T he Working Party is examining the difficulties in

applying the traditional rules for the allocation of profits to transactions carried

out over private netw orks w ithin MNEs and w hether there is a need for

aninnovative approach. One example is global trading carried out electronically.

Is s ues relating to T ax A v oidance and Ev as ion

T he sub group of Working party N is examining tax adminis tration issues

involving the internet such as the proof of identity requirements for taxpayers

operating on the internet, the lack of audit trails , the compliance difficulties created

by disintermedition, the problems raised by electronic cash(lack of traceability,

easier access to tax havens, acces s to business records due to encryption). It is

also discuss ing the opportunities presented by new technologies to improve

services to taxpayers andadministrative practice.

Is s ues relating to V A T and GS T

T he sub- group of the Special Session of Consumption taxes is exami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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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 hether as in the case of the Model Convention for the definition of "permanent

establishment", the concept of "fixed establishment" for VAT or GST purposes is

or not sufficiently comprehensive to deal w ith electronic commerce s ince services

can be supplied w ithout the service provider setting up traditional "establishment"

and customers may receive the services . T he sub- group is focus ing on the

follow ing main issues: the dis tinction betw een goods and serv ices provided over

the internet s ince goods are losing their phys ical identity, the dis tinction betw een

different types of serv ices , the changes to the place of supply and place of

establishment rules for telecommunications services; more uniformity and updating

of technical terminology in the definition of telecommunications services; ex tension

of reverse charge/s elf assessment mechanisms w hen appropriate; audit trail

difficulties and other control issues (in close contact w ith the sub- group of

Working Party N 8 and developing increased mutual international mutual

assis t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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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발표 요약>

T ax ation in Cy bers pace

를 포함한 새로운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은 및 에 부정적인 영

향과 긍정적인 영향을 동시에 미칠 것이다. 정보통신기술의 혁신적 발전으로 전통적

인 의 유효성이 감소되고, 개별 납세자를 확인하는 것이 매우 어렵게 될 것

이며, 거래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를 취득하기가 어려워질 것이고, 거래의

이 없어짐에 따라 (taxing points)을 파악하기가 곤란해지는 등 부

정적인 측면이 있다. 반면에 직접예금(direct depos it)에 의한 납세자의 편의성 및 경

제성 제고, (social security tax)등 기타 봉급에 대한 세금(payroll tax)에

대한 자동징수체계(automated deductions )의 구축을 통한 고용주의 편의 제고, 통찰절

차의 능률화, 과세정보 교환의 용이 등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

또한 전자상거래의 발전은 소비세제에 있어서 (place of supply)의 개념, 조

세협약에 있어서 (permanent es tablishment)의 개념, 소득의 특성 규정 및

(transfer pricing) 등과 관련하여 앞으로 국가간 협의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인터넷을 통한 전자상거래의 과세방안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다음의 7가지 범주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첫째, : 유사한 거래에는 동일한 과세가 적용되어야 한다.

둘째, : 행정비용과 납세순응비용은 가능한 한 최소화되어야 한다.

셋째, : 납세자는 부여되는 조세의무를 사전에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어야한

다.

넷째, : 적정한 조세가 적시에 과세되어야 하며 잠재적 조세회피는 최소화되

어야 한다.

다섯째, 의 : 기업의 의사결정이 조세에 의해서 왜곡되는 것이 최

소화되도록 조세제도가 고안되어야 한다.

여섯째, 과 : 기술과 상업의 발전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탄

력적인 조세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일곱째, 인터넷 과세베이스 의 : 내국세법 및 국제조세 원칙은 과세베이

스의 공평한 배분을 보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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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 2>

전자상거래와 조세정책

(Electronic Commerce and T ax ation : An Ov erv iew )

정 영 헌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

. 서론

. 전자상거래의 개황

. 전자상거래가 조세에 미치는 영향

. 전자상거래에 대한 조세정책의 국제적 동향

. 전자상거래에 대한 우리나라의 조세정책방향

. 결론

_________________________

*본 논문에 실린 내용은 필자 개인의 의견을 반영한 것이며, 한국조세연구원의 공식

적인 견해와는 무관함.

. 서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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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대에 와서 급속하게 성장하는 상업지역은 특정의 지리적 공간이 아니라

(Cyberspace)으로 알려진 영역이라 할 수 있다. 컴퓨터 보급의 확산과

의 혁신적 발전에 의하여 인터넷(internet)은 문자, 소리, 그림, 동화상 등 대

부분의 디지털 정보의 교환뿐만 아니라 지구상의 수백만명에 대한 새로운 형태의 방

송, 신문, 책자 등의 보급을 가능하게 하였다. 수백만명의 잠재적 고객광의 접촉을 가

능케 한 이러한 신기술의 발전은 지구촌의 모든 국가들에 그들의 전통적 조세제도를

재평가할 계기와 필요성을 제공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1997년 현재 인터넷 사용인구는 125만명으로 집계되고 있는데 이

는 1996년 6월에 비해 200%정도 증가한 수치이다. 국내에서 서비스 사용료를 지불하

고 인터넷 서비스를 사용하는 인구는 총 28만 3,076명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

는 상용망 서비스를 이용한 기관가입자와 개인가입자, 그리고 PC통신을 통한 인터넷

서비스 이용자를 합한 것이다. 그 외에도 국내 상용 인터넷 서비스가 시작되기 전부

터 운영되어 왔던 교육망(KREN), 연구망(KREO Net), 정부기관망(KOSnet)등

인터넷 사용인구 또한 34개 기관, 6만 9,221명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러한 수치는

1996년 전반기부터 국내외 대기업은 물론 중소기업에 이르기까지 확산되고 있는 인트

라넷 환경구축에 대한 열기, 전반적인 인터넷 마인드의 확산, PC 보급의 대중화 등의

요인으로 인하여 앞으로도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인 Joseph H. Guttentag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인터넷의

사용은 와 더불어 의 기회를 만들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는

인터넷의 지속적인 발전을 방해하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은

의 문제라든가, 의 적절한 집행을 위해 정보고속도로에 tax toll booth

s 를 설치할 것인가의 여부 등 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 예의 주시할 것이라고 지적

한 바 있다.

지금 세계 경제는 급격한 환경변화에 직면하고 있다. 특히 통신기술의 혁신적인 발

전과 인터넷의 확산은 (cybermarket)의 등장을 초래하였으며 인터넷을 통한

(electronic commerce)의 활성화는 앞으로 의 과 관련하

여 대단히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은 1997년 7월 1일 지구촌 전자상거래 기본구상 을 통하여 인터넷을

로 설정하고 기존의 판매세 외에 추가적인 조세를 부과하지 않는 등 전자상거래

에 대한 일련의 원칙을 제시하였다. 또한 유럽연합(EU)에서는 1997년 7월 8일 전자상

거래에 대해서 를 최소화하고 새로운 나 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본

(Bonn)선언 을 채택하였다. 선진국의 이러한 추세를 볼 때 우리나라도 전자상거래에

대한 조세정책의 기본방향을 설정하는 것은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의 과 의 를 살펴보고 전자상거래가 조

세제도에 미칠 영향을 파악하고자 한다. 또한 전자상거래에 대한 의

인 을 정리하고 나아가 의 도래라는 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

하기 위한 우리나라 의 을 제시하고자 한다.

. 전자상거래의 개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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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자상거래의 개념과 발전

‘ ’를 인터넷의 보급으로 인해 생긴 새로운 으로 보기는 어렵다. 전자

상거래는 기업간의 문서교환을 위한 EDI(Electronic Data Interchange), PC통신을 통

한 홈쇼핑, 일반전화를 통한 예약 주문 등을 뜻하는 초보적인 개념으로 인터넷이 보

급되기 이전부터 이미 활용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인터넷에서는 사용하기 편한 HT ML방식4)에 의한 월드와이드웹(WWW : World

Wide W ed)기술5)이 보편화됨에 따라 컴퓨터에 대하여 전문기술이 없는 일반인들도

별로 어려움이 없이 자신이 원하는 정보를 찾아 자국의 영토를 벗어나 인터넷으로 연

결되어 있는 전세계의 컴퓨터가 보유한 정보들을 검색할 수 있다. 또한 자신이 알리

고자하는 정보를 인터넷에 올려놓아 전세계의 사람들에게 전달할 수도 있다. 이처럼

인터넷상에서는 누구나 의 인 을 아무런 통제를 받지 않고 넘나

드는 것이 가능하다.

인터넷의 역사는 일천하지만 특정 이슈를 중심으로 볼 때 3단계의 시대구분이 가능

하다. 연도별로 보면 1970년 대 ARP ANET이 등장하여 초기 네트워크 기술개발에

전념하는 시기가 있었고 1980년대 NSFNET을 중심으로 연구와 교육을 위하여 네트

워크를 사용하던 시기를 거쳐 1990년대 초에 들어와서 월드 와이드의 출현과 함께 상

업적 활용을 모색하는 시대로 발전하고 있다6).

최근에 와서 인터넷은 의 기능 수행에서 로 그 역할이 탈바꿈되면

서 기업에서 더욱 활발하게 활용하고 있다. 기업에서 인터넷을 활용하는 대표적인 분

야7)로서는 첫째 마케팅과 광고분야, 둘째 통신판매, 셋째 연구개발, 넷째 통신 및 기

업 제휴 등으로 들고 있다.

기업에서 인터넷이 에 활용됨에 따라 가 더욱 활성화되어 이제

는 전세계를 대상으로 전개되기 시작했다. 이제 에서의 인터넷의 활용을 눈

앞에 두고 있다. 는 오랜 관행과 조약으로 무역절차와 방식이 통일되어

있어 모든 국가에서 동일한 형태를 취한다. 한편 국가간 무역에서 서류작성에 따른

비용을 줄이고 해당 제품의 정보교환의 원활화와 를 효율적으로 추진하

기 위하여 가 추진되었다.

와 관련하여 오래 전부터 논의되고 있는 주제는 E야(Electronic Data

Interchange)의 표준화에 관한 것인데 1960년대에 시작되어 1087년에 비로소 EDI의

표준인 UN/EDIF ACT (Electronic Data Interchange for Administration, Commerce,

4) HT ML (Hyper T ext Marked Language)은 문서들이 서로 연계되어 있어 문서의 통합

기능을 높인 규약(Protocol)이다.
5) 웹(Web)은 단어가 설명해 주는 것처럼 거미줄로 얽혀 있는 전세계적인 인터넷의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웹의 특징은 인터넷의 정보전달 매체가 기존에 문자(tex t)에

불과했던 데서 탈피하고 소리, 화상 및 동화상 등으로 다양화되었다는 것이다. 이

러한 발전은 본격적인 멀티미디어 시대를 예고하고 있다.
6) 황보 열, 인터넷의 발전과 새로운 정보기술 , 과학기술정책 , 1997. 4, P. 103
7) C. Cockburn and T . D. Wilson, Business Use o the World Wide Web,

International Journal of Information Management, Vol. 16, NO. 2, pp. 84 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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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 ransport)가 제정되었으며 국제표준기구(ISO)는 이것을 EDI 국제표준으로 공인하였

다.

그러나 전자문서의 법적 효력에 대해서는 1990년에 (ICC :

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가 국가간 무역에서 EDI 문서에 효력을 법으로

인정한다고 조문화함으로써 비로소 인정되기 시작했으며, 현재 국제 금융망으로 국가

간 대금결제에 활용하고 있는 네트워크인 SWIFT (Society of W orld Wide Interbank

Financial T elecommunication)에서는 1993년에 EDI 형태로서 신용장을 공식 인정하였

다.

한편 우리나라에서도 1992년 7월 에 관한 이 시행되어 가

법적 효력을 갖게 되었으며 상업, 무역, 외환, 통관, 운송, 보험 등 수출입 절차 전반에

걸쳐 모든 관련 업무를 무역업계와 무역 관련기관이 VAN(부가통신망 : Value Added

Netw ork)을 매체로 처리할 수 있도록 개발하였다. 현재 VAN을 위주로 한 무 역자동

화 방식은 기존의 서류를 전자 매체로 대치한 것으로서 무역업무의 절차를 혁신적으

로 줄이는 데는 한계가 있다.

그러나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EDI는 VAN EDI가 표준화된 문서만 다루고 있는

데 반해 비표준화된 데이터 양식도 유통할 수 있으며 그림과 음성 및 동화상까지 전

달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한 은 국가간 무역에서 를 다양

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기존의 무역업무를 대대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무한한

잠재력을 갖고 있다. 이는 기존 무역체계의 프로세스를 단축함으로써 가장 효율적인

프로세스를 재구축한다는 관점에서 파악할 때 (BPR : Bus iness Process

Reengineering)가 지향하는 것과 일맥상통하는 점이 있다.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무역

업무의 자동화는 기존의 VAN을 중심으로 한 EDI방식보다 훨씬 유연할 뿐만 아니라

의 를 혁신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부가가치망(VAN : Value Added Netw ork)을 기반으로 하는 EDI와 인터넷을 기반

으로 하는 EDI를 비교할 때, 양자의 가장 큰 차이는 무역 프로세스의 통합과 분리에

서 나타난다. VAN 기반의 EDI는 의 의 경우 부가가치망을 통해 전

송되어 사무자동화를 달성할 수 있으나 디지털 재화는 매체와 내용이 분리되지 않아

특정 유형의 매체(CD, 디스크)에 담겨서 선적되고 별도의 통관절차를 밟는다. 즉 무

역서류 처리 절차와 제품의 통관이 서로 구분된 두 개의 프로세스를 갖는다. 그러나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EDI는 무역서류와 제품을 하나로 싸서 전자문서 처리와 재화

의 통관이 일원화되는 단일 프로세스를 갖기 때문에 에서 을 가져

올 수 있다.

그러나 인터넷상의 정부의 기능은 딜레마에 빠지게 된다. 인터넷을 활용하면 복잡

다기한 무역업무가 혁신됨으로써 효율성은 제고되지만 불법 디지털 재화가 인터넷을

통해 유통되는 것을 규제하는 것이 어렵다. 이러한 정부의 와 이라는 상충적

인 목표를 어떻게 달성할 것인가가 향후 과제이다.

2. 전자상거래 시장의 규모

가. 인터넷 이용자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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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인터넷 이용자는 <표 1>에 보듯이 1997년 현재 약 125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며 이러한 추세로 미루어 오는 2000년에는 이용자 수가 약 400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표 1> 인터넷 이용자 수

(단위 : 천명)

1996 1997 1998 1999 2000

우리나라 700 1,257 2,012 2,869 4,091

세 계 94,720 128,810 - - 200,000

자료 : 한국전산원 & 데이콤

Netw ork Wizards 가 발표하는 “Internet Domain Survey" 의 결과에 따르면 1997

년 1월 현재 인터넷에 연결된 전세계의 컴퓨터 수는 <표 2>에서 보듯이 약 1,615만

대이고 도메인 (domain) 수는 83만개에 이르고 잇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넷 호스트

의 각국별 통계는 <표3>과 같으며 우리나라는 kr 도메인으로는 4만 8천개의 호스트

로 25위이며 국가 순위는 19위로 나타나고 있다.

<표 2> 인터넷의 호스트수와 도메인 수

(단위 : 개)

조 사 일 호 수 트 수 도 매 인 수

1994. 1 2,217,000 30,000

1994. 7 3,212,000 46,000

1995. 1 4,852,000 71,000

1995. 7 6,642000 120,000

1996. 1 9,472,000 240,000

1996. 7 12,881,000 488,000

1997. 1 16,146,000 828,000

자료 : Netw ork Wizards.

<표 3> 국별 도메인별 인터넷 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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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개)

순위 도메인 내용 호스트수

1 com 미국/기업이 상업적 활용 3,323,647

2 e여 미국/교육기관 2,114,851

3 net 미국/네트위크 1,232,902,

4 uk 영국 579,492,

5 de 독일 548,168

6 jp 일본 469,427

7 us 미국 432,727

8 mil 미국/군사 431,939

9 ca 캐나다 424,356

10 au 호주 397,460

11 gov 미국/정부기관 362,065

<표 3>의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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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개)

순위 도메인 내용 호수트수

12 org 미국/조직과 단체 327,148

13 fi 핀란드 277,207

14 nl 네달란드 214,704

15 fr 프랑스 189,786

16 se 스웨덴 186,312

17 no 노르웨이 120,780

18 it 이탈리아 113,776

19 ch 스위스 102,691

20 za 남아프리카 공화국 83,349

21 nz 뉴질랜드 77,886

22 dk 덴마크 76,955

23 at 오스트리아 71,090

24 es 스페인 62,447

25 kr 한국 47,973

26 br 브라질 46,854

27 be 벨기에 43,311

28 il 이스라엘 39,611

29 pl 폴란드 38,432

30 sg 싱가포르 38,376

자료 : Netw ork Wizards.

나. 전자상거래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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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을 통한 의 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향후 30년 이내에

의 30%를 점유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미국의 Forest Research 가 발

표한 최근 자료에 의하면 1997년 현재 전세계의 전자상거래 규모는 다음의 <표 4>에

서 나타나듯이 1,138억달러에 이르고 있으며 오는 2000년에는 6,759억달러에 이를 것

으로 예측되고 있다.

<표 4> 전세계 전자상거래 시장규모

(단위 : 억달러)

1996 1997 1998 1999 2000

컴 퓨 터 140 323 701 1,228 2,105

여 행 126 276 572 961 1,579

엔터테인먼트 85 194 420 733 1,250

의 류 46 89 163 234 322

선 물 45 103 222 386 658

식 음 료 39 78 149 227 336

기 타 37 75 144 221 329

계 518 1,138 2,371 3,990 6,579

자료 : Forest Research

한편 우리나라의 는 1997년에 약 63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

산되었지만 오는 2000년에는 약 613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표 5> 국내 전자상거래 시장 규모

(단위 : 백만원)

1996 1997 1998 1999 2000

전자상거래 매출 1,400 6,258 15,094 34,434 61,396

자료 : 데이콤.

. 전자상거래가 조세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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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세계화 정보화시대와 조세

(globalization)의 진전과 첨단 정보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의 도래

는 인터넷 등을 통한 전자상거래를 활성화시킴으로써 조세부과에 대한 정부의 영향력

을 약화시키고 있다. T anzi(1996)는 의 진전이 첫째, 국경을 초월한 기업의

의 확대 둘째, 다국적기업의 의 모호성 셋째, 노동력과 자본의

의 자유화 등으로 인해 세수누출을 유발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세계화 정보화의 진전은 에 다음과 같은 변화를 유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첫째, 각국은 기업의 자국 유치를 위해서 경쟁적으로 유리한 조세여건을 제공하는 등

(tax competition)을 하게 되어 궁극적으로 의 하향 평준화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된다. 둘째, 이동이 자유로운 에 대해서는 낮은 세율이 적용되고 이동

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에 대해서는 비교적 높은 세율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즉, 자본 및 전문직 노동에 대해서는 낮은 세율이 적용되고 일반직 노동에 대해서는

높은 세율이 적용되어 세부담의 불공평성이 심화될 전망이다. 이러한 세부담의 불공

평을 해소하기 위하여 에서 및 으로 의 이 가속화될 것으

로 전망된다. 셋째, 및 와 같은 간접세의 국가간 격차가 축소되고

전자상거래의 활성화로 인한 의 및 의 어려움 등으로 의

상당부분이 누출될 전망이다.

인터넷은 기존에 국가의 고유 영역으로 간주되었던 영토의 개념을 근본적으로 흔들

어 놓았다. 인터넷상에서 국경을 넘어 여러 나라로 이동하는 데 와

가 전혀 필요 없게 되고 자유롭게 정부의 통제를 받지 않고 소프트웨어와 같은 디지

털화가 가능한 재화의 교역도 가능하게 되었다. 그러나 인터넷상에서는 국가가 어디

까지 관여할 것인가에 관해 국제적인 합의가 도출되지 못한 실정이고8) 개별국가의 정

책도 공백상태가 되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인터넷상에서의 의 은 예외가 아니고 실정법이 현

실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를 볼 수 있다. 예를 들면 인터넷을 통하여 포르노와 같은

불법정보가 국내에 반입되는 것을 통제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내의 가치 있

는 정보가 불법으로 유출되고 있는 상황에도 속수무책이다. 또한 음반과 같은 디지털

재화가 CD와 같은 유형의 매체로 을 통과할 때는 국경 통과세인 가 부과되

8) OEDC에서는 인터넷에 관하여 국가간의 협력과 사용자의 편의성 제고라는 선언적인 방

향만 제시하고 있는 데 불과하다. OECD Workshops on the Economics of the

Information Society, Workshop No. 5, Seoul, 1996. 10, pp.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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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 인터넷을 통하여 사용자의 PC로 전송될 때는 관세 및 내국세를 지불하지 않아

도 된다. 여기서 정부는 통신망을 통한 디지털 재화의 교역에 대해 인

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정책마저도 부재한 상황이다.

2. 전통적 조세개념의 재정립

은 ‘전자상품’과 새로운 운송수단이 개발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전통적

상거래의 ( ) 를 확대하였을 뿐만 아니라 전혀 새로운 사업 및 새로

운 경영형태를 초래하였다. 이러한 상거래의 변화는 조세제도의 입법자와 상담자들에

게 자극적인 도전이 되었는데 이는 조세제도에 있어서 ‘ ‘에 대한 정의의 변화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패러다임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다.

실제 많은 사례들에 있어서 한 회사가 생산해서 제공하는 것이 (products)인지,

아니면 무형물에 대한 특허권의 (the use of intangibles)나 서비스(serv ice)

인지를 규정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존재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이러한 ‘

’의 개발은 유형제품을 생산하여 거래하던 전통적 상거래를 위해 고안된 현재의

를 적용하는 데 있어서 상당한 논란을 야기하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는 실정이

다.

이러한 배경 하에서 본고에서는 새로운 전자상거래로부터 야기되는 조세관련 사안

들을 다음의 몇 가지 경우로 나누어 설명해 보기로 한다.

소프트웨어의 개발과 보급(Developing and dis tributing softw are)

셰어웨어의 개발과 보급(Developing and distributing sharew are)

온라인 정보서비스의 제공(Providing online information service)

사유재산적인 데이터베이스의 접속허용(Allow ing electronic access to proprietary

databases)

전자신문 및 전자잡지의 발행(Publishing electronic versions access of new s-

papers and magazines)

인터넷을 통한 전자상거래와 관련하여 조세에 있어서 재확립에 필요한 개념들은

, 서비스, (무형물)의 (definition of goods vs. services vs. intangible),

의 (sourcing of sales) 및 (permanent es tablishment is sue)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하에서는 이들에 대하여 좀더 자세히 논의해 보기로 하자.

가. 물품, 서비스 특허권(무형물)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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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및 관련된 들은 거래의 종류가 물품의 거래, 특허권(무형물)

사용, 서비스 제공 등의 여부에 따라 을 달리 규정하고 있다. 미국의 세제하

에서는 거래의 종류를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따라 , , ,

의 , 의 등 여러 가지 중요한 의 을 달리하고

있다.

물품이 한 나라에 수입되면 이는 관세 또는 (그리고)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되

나, 수입국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물품의 판매회사가 또는 의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다. 이를 특허권 사용에 대한 로열티 지

급의 경우와 비교해 보면 로열티 지급은 관세 및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은 아니나 원

천세의 과세대상인 경우가 일반적이다. 또한 서비스 제공에 대한 대가지급의 경우 서

비스가 외국기업에 의해서 제공되는 한 어떠한 형태의 세금도 부과되지 않는 경우가

다수 존재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거래의 종류를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따라 세제상의 적용이 달라지기 때문에

거래종류에 대한 개념 설정은 앞으로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 아니할 수 없다.

1) 소프트웨어 (Softw are)

영국의 HM Customs and Excise 에서는 소프트웨어의 거래를 지적서비스의 제공

으로 규정하여 를 부과한 반면, OECD는 1992년의 보고서에서 소프트웨어

의 거래는 대부분의 경우 물품의 거래로 취급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9). 미

국의 경우에는 및 모두에 있어서 소프트웨어의 거래에 대한 적절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현재에도 상당수의 사건이 법원에 계류되어 있다.

우리나라는 1996년 8월 1일에 관련 을 개정하여 소프트

웨어 거래의 대부분을 물품거래로 간주하여 과세하고, 극소수에 한하여 에 대

한 로 규정하고 있는 실정이다.

2) 셰어웨어(Sharew are)

셰어웨어의 개발과 보급은 근본적으로 인터넷의 보급 결과로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전형적으로 셰어웨어는 소프트웨어로서 개발자가 이를 인터넷에 올리고 사용자

9) HM Customs and Excise, "Importing computer software," 1994.:OECD, "T he T ax

T reatment of Software" 1992.

- 49 -



가 이를 시험사용(test drive)해 보고 등록여부를 선택하는 것인데 시험 사용자가 셰

어웨어의 이용을 결정하고 등록비를 지불하면 개발자는 사용설명서, 프로그램 업그레

이드, 오류수정 등 다양한 형태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러한 셰어웨어 거래의 경우 거래형태에 대한 규정은 더욱 복잡하게 되는데 셰어

웨어 사용에 대한 가 물품(사용설명서)에 대한 대가지불인지, 물품+특허권사용+

서비스(소프트웨어)에 대한 대가지불인지, 아니면 고객지원 서비스(프로그램 업그레이

드, 오류수정(bug fixed) 등)에 대한 대가지불인지가 매우 불명확하게 되는 것이다. 그

러나 이에 대한 은 전혀 없는 상태라고 할 수 있으며 앞으로 각 사안별로

심도 있는 분석을 통해서 적절한 개념 정립이 이루어져야 한다.

3) 온라인 정보서비스(Online Information Service)

개인용 컴퓨터의 가격인하로 인한 컴퓨터의 폭발적인 보급 확산으로 온라인 정보서

비스10)의 사용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온라인 정보서비스의 제공

은 서비스의 제공으로 규정되어야 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가입비(회비)가 월별로 고지

되고, 사용계약이 제공자 및 사용자 양자에 의해서 쉽게 종료되며, 정보사용에 대한

제약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서비스의 제공자는 사용자에게 제공되는 정보를 지속적으

로 관리 감독 유지하고 있다는 점등이 그 이유이다.

그러나 온라인 서비스의 제공자는 실질적으로 이 보호되는 (copy-

righted material)의 제한적 사용권을 가입자에게 제공한다는 근본적인 논란이 있을

수 있으며, 여기에 더하여 온라인 정보서비스의 제공자가 그에게 정보를 제공한 자에

게 대가를 지불하였을 경우 이러한 대가지불이 에 대한 대가지불인지 혹은

의 에 대한 대가지불인지에 대한 논란이 제기될 소지가 있다.

4) 데이터베이스 및 전자출판

데이터베이스(예 : T RW, Lexis/Nexis 등) 의 제공도 앞에서 논의되었던 경우와 같

이 사용료가 서비스 제공에 대한 대가지불인지 사용권허가에 대한 대가지급인지에 대

한 구분이 모호한 경우라 하겠다. 그러나 데이터베이스 제공자가 단순히 DB를 제공

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데이터를 이용하여 분석하고 이에 대한 리포트를 작성하여 사

용자에게 제공할 경우 컨설팅에 해당하므로 이는 명확히 서비스의 제공으로 규정할

10) 예를 들면 미국의 America Online, Compuserve, 그리고 우리나라의 하이텔, 천리

안, 사설 BBS 등이 이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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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또한 일반적인 및 의 판매는 상품의 판매로 규정되지만 전달의

방법이 하드카피에서 으로 바뀔 경우 또다시 에 대한 이 불명확

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나. 소득원천 및 고정사업장

앞에서 언급된 거래유형의 결정(물품, 서비스, 특허권 사용)은 특정 경제행위에 의

해 발생된 의 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소득원천의 문제는 한 나라의 소득에 대한 의 , 의

적용가능성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부여해 주고 있음은 물론이다.

1992년 OECD의 소득세 모델협약(OECD Model Income T ax T reaty)의 Article 5에

서는 (permanent establishment)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 a fixed place of bus iness through w hich the bus iness of an enterprise is

w holly or partly carried on."

따라서 온라인 정보서비스 및 데이터베이스 제공의 경우 의 존재 유무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는 상태인 것이다. 가령X국가의 가 Y국가의 와

계약을 체결하여 의 데이터베이스를 에서 가동시킬 경우 는 Y국

가에 을 가지고 있는 것인가? 현재 OECD 모델협약상의 에 대

한 규정은 이러한 상황에 대하여 명확한 해답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결국 문제의 핵심은 컴퓨터를 “a fixed place of bus iness"로 간주하느냐의 여부인데

, 현재 이 문제에 대해서는 각 나라 과 의 해석결과에 따를 수밖에 없으

며 앞으로 이러한 유형의 이 국제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에 대

한 국제적 협의가 요청된다고 하겠다.

3. 인터넷의 기술적 측면이 조세정책에 미치는 문제점

인터넷의 기술적인 측면에 대한 이해 없이는 에 관한 이나

을 개발하기 어렵다. 인터넷의 기본적인 기술적 측면은 이나 에 있

어서 중요한 가 있으므로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가. 완전분권

인터넷은 물리적인 위치를 가지지 않는다. 인터넷 이용자들은 자신들이 필요로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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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정보들이 어떠한 경로를 거쳐 생성되는지 그리고 누구에 의해 사용되고 있는지에

대해 전혀 알 수가 없다. 사용자 중에는 나 도 있는데 인터넷을 통해

자신들이 얻을 수 있는 정보에 대해 전혀 통제를 할 수가 없다. 단지 그들은 다른 사

용자들과 상호성에 입각하여 정보를 교환할 수 있을 뿐이다. 실질적으로 나

의 흐름을 막거나 통제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그리고 기술적인 관점에서 볼 때

인터넷에는 국경의 개념이 전혀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정보나 전자화폐의 이

하나의 관할 구역 내에서 이루어졌는지 혹은 여러 구역 사이에서 이루어졌는지에 대

한 차이가 존재하지 않는다.

나. 중개기관의 불필요

일반적으로 주요 (tax ing points )을 파악함으로써 을 보다 수

월하게 유도할 수 있다. 예를 들면 과세관청은 과세관련자료의 보고의무를 거래당사

자들의 활동내역을 파악하기 용이한 인 에게 부여할 수 있다. 그러

나 이 와는 대조적으로 전자상거래에서의 최대의 사업적 장점 가운데 하나는

이 필요 없다는 점이다.

다. 컴퓨터의 도메인 네임(domain name)과 실제 위치의 무관련성

인터넷상의 주소인 도메인 네임은 단지 그 네임의 관리에 대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

는지에 대해서만 알려줄 뿐이지 해당 인터넷 주소의 컴퓨터에 대해서 그리고 컴퓨터

가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정보도 제공하지 못한다. 비록

의 주소가 어떤 사람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과 그 컴퓨

터가 어디에 있는지 전혀 파악할 수가 없다. 이러한 이유로 인하여 를 위한

인 의 나 이 어렵게 된다.

라. 등록을 통한 중앙통제의 결여

새로운 컴퓨터를 인터넷에 연결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등록조건은 까다롭지 않으

며 새로운 통제자에게 사이트를 이전하는 것도 어렵지 않다. 일반적으로 인터넷 사용

에 필요한 요건을 충족시키는 것은 쉬운 편이다.

마. 원격조정을 통해 거래흔적의 은폐가 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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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이트의 가 묵인할 경우에는 인터넷을 통해 거래를 하고서도 전혀 흔

적을 남기지 않을 수 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한 사람이 캐나다에 소

제 한 컴퓨터를 통해 미국인들을 고객으로 하는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했다고 하자.

이때 실제로 우리나라에 있는 사이트 개설자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해 전혀 흔적

을 남기지 않고 캐나다의 컴퓨터를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필요할 경우 인

터넷상의 다른 사이트로 옮겨갈 수도 있다.

바. 내용물 확인의 곤란

모든 은 일련의 2진수(binary dig its)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변환되기 전

까지는 불가능하지는 않다고 하더라도 내용을 확인하기가 어렵다. 현재로서는 개인의

사적인 편지와 의 전달 메시지를 구별할 수 없다. 내용의 성격이 확인된다고

하더라도 암호 사용으로 인해 내용을 이해하는 것은 어렵다.

. 전자상거래에 대한 조세정책의 국제적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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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국의 전자상거래에 대한 기본구상

가. 원칙

미국이 발표한 지구촌 전자 상거래 기본구상(A framew ork global electronic

commerce) 은 역동적이고 범세계적인 시장인 의 등장에 대하여 일련의

원칙과 정책을 제시하고 인터넷을 통한 상거래의 발전을 촉진할 국제적인 여론과 합

의를 위한 지침을 설정하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최근의 인터넷 사용기술의 등장은 우리 생활의 여러 면에 다양한 변화를 야기시킬

것으로 예상되며 또한 인터넷상의 상거래 규모가 금세기 말까지 수백억달러의 규모에

이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아직도 많은 기업과 소비자들은 를

관리할 예측 가능한 제도적 환경의 결여로 인해 인터넷을 통한 거래의 확대에 신중을

기하고 있는 형편이며, 한편으로는 정부가 비규제적이고도 시장 지향적인 접근, 즉 범

세계적인 전자상거래를 지원하기 위한 투명하고도 예측 가능한 제도적 환경을 제공해

주어야 한다는 점을 제시하고 있다.

지구촌 전자상거래 기본구상 에 나타난 미국 정부의 에 대한

은 근본적으로 의 주도하에서 이루어져야만 하고 의 과도한 규제가 배

제되어야 할뿐만 아니라 정부관여가 필요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최소범위 내에서 행해

져야 하며, 만약 규제가 필요하다면 규제의 목적은 , 및 을 가진

을 구축하거나 지원할 목적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정부가 인

터넷의 독특한 특징을 파악하여 전자상거래를 저해할 수도 있는 기존의 과

를 개정하거나 제거하도록 하고 전세계적인 차원에서 인터넷 전자상거래가 촉진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야 한다는 원칙도 제시하고 있다.

나. 조세분야에서의 정책방향

기본구상에서는 인터넷을 로서 보호하기 위해 국제적인 합의가 필요

한 측면에서의 미국의 정책방향을 9가지 분야로 나누어 제

시하고 있다.

기본구상에서 제시된 조세와 관련한 미국의 정책방향을 요약하면

에 대한 의 제공과 아울러 기존의 상거래와 이며 과

을 가진 를 정립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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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와 조세정책

미국의 정책방향은 지난 50여년 동안 자유무역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국제적인

관세인하 노력으로 계속되어 왔다는 점과 인터넷이 진정 범세계적인 교역의 매개체라

는 점을 고려할 때 인터넷을 통해 전달되는 재화와 서비스에 대해 를 도입할 아

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이다. 더구나 인터넷은 역사적으로 재화의 물리적인 교역을 특

징 지워 왔던 라는 명확한 의 이 결여되어 있다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아직까지는 인터넷을 통해 주문되고 이나

을 통해 물리적으로 이전되는 에 대해서는 를 부과할 수 있지만 재화와 서비

스가 인터넷을 통해 디지털상태로 이전된다면 인터넷의 구조상 관세부과가 어렵게 된

다는 점도 강조하고 있다.

물론 이러한 전자상거래의 특성에도 불구하고 많은 국가들이 새로운

을 기대하며 전자상거래에 관세를 부과할 방법을 찾고자 하겠지만 미국은 인터넷이

재화나 서비스의 이전에 사용되어질 때 이 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견지하고

있다. 이 원칙은 각국이 전자상거래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기 이전에, 그리고 이러한

관세를 보호하고자 하는 기득권 형태로 발전하기 이전에 조속히 설정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미국은 전자상거래에 대해 어떠한 형태의 새로운 조세도 부과되지 않아야 한

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으며 전자상거래에 대한 조세는 기존에 설정된 과

합치되어야 하고 일관성이 없는 국가간의 및 를 배제하여야 할뿐만

아니라 세무행정의 차원에서는 간단명료하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미국이 발표한 지구촌 전자상거래 기본구상 에서는 전자상거래에 대한 모든 조

세제조는 다음에 제시된 원칙에 따라야 함을 제안하고 있다.

첫째, 전자상거래를 왜곡시키거나 저해하지 않는 이어야 한다. 즉, 거래형

태에 따라 차별적으로 적용되는 조세제도나 거래의 본질 및 장소를 변화시킬 수 있는

동기를 제공하는 조세제도가 아니어야 한다.

둘째, 단순하고 투명한 조세제도여야 한다. 즉, 이 분야에 대해서 폭넓은 적용이 가

능하여 조세수입에 있어서 압도적인 다수를 차지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적용하기가 용

이하고 번거로운 이나 모든 당사자의 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제도여야 한다.

셋째, 현재 미국과 관련 무역당사국들이 적용하고 있는 조세제도와 조화될 수 있어

야 한다.

또한 미국은 거래당사자의 잠재적인 익명성, 다양한 소규모 거래능력, 물리적 위치

와 온라인 행위의 물일치성이라고 하는 인터넷의 특성을 고려할 때 어떠한 조세제도

일지라도 위의 세 가지와 같은 원칙이 고수되어야만 하며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

해 가능한 한 현행 제도 내에서 기존의 조세개념과 원칙들을 재정비하는 것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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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강조하고 있다.

미국은 이와 같은 접근의 범세계적인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을 통해 OECD

의 에 관한 기초포럼에서 전자상거래의 과세에 관한 논의에 참여하고 있

다. 또한 미국 정부는 전자상거래 및 인터넷 접속과 관련하여 및

의 변화 가능성에 대해서도 고려하고 있는데 이는 이러한 조세와 관련된 불확실성

과 부조화가 인터넷 상거래의 발전을 억제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미국 정부는 국제조세에 적용되는 것과 동일한 폭넓은 원칙, 즉 전자상

거래의 성장을 저해하지 않고 전통적 상거래와 전자상거래간의 중립성을 확보할 수

있는 원칙이 에도 적용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새로운 조세가 전자상

거래에 적용되어서는 안되며 더 이상의 어떠한 행위가 발생되기 이전에 주정부 및 지

방정부는 가능한 한 기존의 조세원칙에 입각하여 전자상거래의 과세에 대한 통일되고

용이한 접근방법의 개발에 서로 협력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2. 유럽연합 (EU)의 전자상거래에 대한 본 (Bonn) 선언

가. 원칙

1997년 7월 6 8일간 본(Bonn)에서 독일과 유럽위원회가 공동으로 개최하였던 세계

정보네트워크에 관한 EU 각료회의에서는 인터넷과 같은 세계정보네트워크의 등장과

이에 따른 가 범세계적으로 미치게 될 영향을 인식하고 이에 대비하기 위

해 각 부문의 선언(Bonn Declaration)을 채택하였다.

본 선언에서는 먼저 인터넷을 이용한 전자상거래는 앞으로 서비스뿐만 아니라

이나 사업 및 기술 등 여러 방면에서 이의 공헌에 대한 높은 기대를 갖게 하는

분야로서 이용자나 각 산업이 전자상거래가 사업수행에 신속하고도 용이한 방법이라

는 것을 충분히 인정할 경우에만 실행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에 동의하고 있다.

또한 본 선언에서는 전자상거래의 발전과 관련하여 인 을 강하게 지

지하고 있지만 의 과 같은 정부의 관여가 필요한 부분이 있음을 주목하고

있다. 즉 계약법은 효율적인 분쟁해결을 위해 , 등이 인정될 수 있

도록 개정되어야 하며 자유롭고 저렴하고 비정부적인 메커니즘을 보장함으로써 시장

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산업부문과의 밀접한 협력을 통해 수행되어야 함을 강조하

고 있다.

결국 본 선언에서는 전자상거래의 발달은 시장주도하에서 이루어져야 함은 물론 전

세계적 차원에서 전자상거래가 조속히 인정되고 촉진될 수 있도록 계약에 관한 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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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이 개정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견지하고 있는 것이다.

나. 조세분야에 대한 정책방향

본 선언에서는 세계 정보네트워크 사용에 대해 인 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점을 지지하며 전자상거래의 조세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이 필요할 뿐

만 아니라 경쟁의 왜곡을 방지하기 위해 적절한 조정이 필요하다는 점에 동의하고 있

다. 즉, 전자상거래의 발전을 위해서는 제도적 확실성을 제공해 줄 조세제도와 아울러

전통적인 상거래와 비교할 때 전자상거래에 대해 추가적인 부담이 존재하지 않는 조

세 중립성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

이러한 원칙을 보다 실제적인 차원에서 구분하여 보면 먼저 기존의 , 특히

는 전통적인 교역에 적용되어 왔던 것과 유사한 방법으로 재화와 서비스의

전자상거래에 명확히 적용될 수 있으며, Web 사이트의 특징인 또는

으로의 지역적 유동 가능성을 고려할 때 부가가치세와 소비세 부과에 있어서

조화가 필요함을 제기하고 있다.

또한 본 선언에서는 전자상거래와 관련하여 그 동안 제기되었던 비트세(bit tax)에

대한 논의에 대해서도 비트세 와 같은 새로운 조세를 도입할 필요가 없으며 사업에

대한 확신감을 보장하기 위해 이러한 의사가 전부지도자들에 의해 확실하게 천명되어

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한편 전자상거래의 속도와 무추정적성, 익명성을 고려할 때 나 에 대

한 새로운 문제가 대두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인식하고 정부의 을 보호

하고 을 방지하기 위해 이러한 문제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본 선언에서는 전자상거래의 발전에 따라 조세수입을 보장하기 위

해 필요한 조치와 관련해서 기존의 조세가 전자상거래와 전통적 상거래에 공평하게

적용되도록 보장하여야 하고 전자상거래를 차별하는 조세가 적용되어서는 안되며

OECD와 같은 국제적인 토론의 장에서 현재와 같은 활동을 계속해야 할 것이라는 점

등 원칙적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직접세의 기초가 되는 지역적 개념, 즉 의 - ‘ ’ 또는 ‘ ’- 근

거 개념 역시 이러한 산업발전과 기술발전이라는 차원에서 재고할 필요가 있으며 간

접세와 마찬가지로 그 목표는 제도적 확실성의 제공, 불필요한 세수감소 회피, 중립성

확보라고 하는 세 가지로 구분되며 이러한 문제들은 앞으로 OECD 재정위원회에서

와 두 부분 모두에 대해 국제적인 차원으로 검토되어질 것임을 천명하

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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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새로운 비트세의 도입 필요성에 대한 논의

유럽연합(EU)은 1997년 4월 인터넷을 통해 전송되는 모든 정보(information)에 대

해서 비트(bit) 단위로 세금을 부과하자는 제안을 검토한 바 있다. VAT가 상대적으로

높은 국가들은 이 안에 대해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으나 이는 인터넷을 통한 전자상

거래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으며 특히 상거래가 일반 정보거래를 구분하기 어렵다는

현실적 문제로 인해 당장 도입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잠정적 결론이 도출되었다.

또한 앞에서 살펴본 미국의 지구촌 전자상거래 기본구상 과 유럽연합의 본 선

언 에서는 기본적으로 전자상거래에 대해 새롭고 추가적인 조세를 도입하지 않는다

는 원칙을 천명하였다.

그러나 인터넷을 (duty- free) 하는 방안에 대해 국제적인 합의가 이루어질

경우, 디지털화 되어 전송될 수 있는 모든 재화 및 서비스에 대하여 뿐만이 아니

라 와 같은 의 가 대폭 축소되어 에 막대한 장애를 초

래 할 것이다. 더욱이 의 진전으로 인한 의 하향 평준화는 이러한 문

제를 더욱 심화시켜 종국적으로는 재정수입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새로운

이 필요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 전자상거래에 대한 우리나라의 조세정책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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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보화시대를 대비한 전반적인 정책과제

의 진전에 적극적으로 대비하기 위해서는 전자상거래에 대한 뿐

만 아니라 이와 밀접하게 관련되는 전반적인 정책방안의 모색이 필요하다. 전자상거

래 와 관련하여 정비되어져야 할 정책과제를 <표 6>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표 6> 전자상거래 관련 주요 법 제도 정비 대상

과 제 국 내 현 황 정 책 과 제

조세
-통관절차에 의하지 않은

디지털 상품 무관세
-무관세 대상 품목 및 서비스에

대한 규정 명확화

-전자상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이로 인해 창출되는 소득에 대한

소득세 과세방안 마련

전자지불시스템 -은행공동의 IC카드 기반의

전자 지갑 개발 및 시험서비스

예정

- SET형태의 전자지불시스템

구축중

-전자지불, 전자화폐에 대한 기술

확보 및 국제공동연구 추진

-금융정책 및 통화관리에 대한 파급

효과 및 대응책 강구

통일상업규범
-전자상거래기본법 제정 추진

-전자서명법 제정 추진

- UNCIT RAL이 제정한 전자상 거래

모델법을 기반으로 1998년까지

전자상거래기본법 제정

-전자서명법 제정 추진

지적재산권 -멀티미디어 시대를 대비한

저작권제도 개선 작업중

-공용적인 사이버스페이스의 특성을

인정, 정보의 사적 영역과 공적영역

이 조화되도록 대처

-지적재산권 대상, 권리, 효력 등에

대한 규정 명확화

<표 6>의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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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제 국 내 현 황 정 책 과 제

프라이버시
-네트워크 환경하에서 개인의 개인

정보보호 대책 미흡

- OECD의 프라이버시 보호 지침

수용

-전자상거래 환경에서의 개인

정보보호를 위한 법제도 개선

-개인의 정보보호에 필요한 관련

정보기술의 개발

보안

-정보보호센터 등 전문연구기 관의

기술개발 추진중

-관련 업계에서는 외국보안기 도입

을 통해 서비스 제공

- OECD의 암호화 지침 수용

-국내 핵심보완기술개발 지원

-국내개발기술의 기술이전 촉진

및 업계의견 수렴을 통한 표준

제정

통신기반과

정보기술

- 1997.3 정보기술협정 합의

2000년까지의 일부품목을 제외한

정보기술제품의 관세 철폐

- 확장정보기술협정 ( I T A - 1 1 ) ,

상호 인증협정(MRA) 등 관세

및 비과세장벽철폐를 위한 국제

동향의 영향 검토 및 부처간

공조체제 구축

내용물

(Content)

-정보윤리위원회 및 공연윤리 심의

위원회 등의 불건전정보 규제 활동

-문화적 특성을 고려한 불건전

정보의 명확한 정의 및 공공

목적의 정보규제 활동 투명성

제고

-인터넷컨텐트의 등급표시제도

도입 및 필터링시스템 등 자율

규제 기술개발 보급

-인터넷을 통한 피라미드 판매

등 사기방지에 대한 기술적,

법 제도적 대책 마련

기술표준

-통신장비 및 네트워크 관련 기술

표준은 ET RI, T T A등을 중심으로

추진

-전자지불, 보안 등 전자상거래

관련 서비스관련 기술표준은 초기

연구단계이며, 업계에서는 해외

표준 적용을 통해 서비스 준비중

-민간부문의 표준화 활동 지원을

위한 ICEC, 커머스넷 코리아 등

민간단체 설립

-시장주도의 표준제정 의견수렴

을 위한 표준연구기관, 컨소

시엄 구성 및 테스트베드 구축

등 민간부문 지원

-전문가들의 ISO, IT U- T 등

국제 표준기구의 적극적 활동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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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자상거래에 대한 조세정책의 기본방향

미국의 지구촌 전자상거래에 대한 기본구상 과 EU의 본 선언 에서는 전자상

거래에 대한 조세정책을 수립함에 있어 공통적으로 다음과 같은 기본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조세제도는 전자상거래와 전통적 상거래의 사이에서 이어야 한다.

비트세 와 같은 새로운 형태의 조세부과는 지양되어야 한다.

인터넷을 통한 물품 및 서비스의 전송에 대해서는 를 면제한다.

Ow ens(1997)는 인터넷을 통한 전자상거래의 과세방안을 평가하는 다음의 7가지 범

주를 제시하고 있다.

: 유사한 거래는 동일한 과세가 적용되어야 한다.

: 행정비용과 납세순웅비용은 가능한 한 최소화되어야 한다.

: 납세자는 사전에 부여되는 조세의무를 명확히 인지할 수 있어야 한다.

: 적정량의 조세가 적시에 과세되어야 하며 잠재적 조세회피는 최소화되

어야 한다.

의 : 기업의 의사결정이 조세에 의해서 왜곡되는 것을 최소화되

도록 조세제도가 고안되어야 한다.

과 : 기술과 상업의 발전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탄력적인

조세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인터넷 과세베이스 의 : 내국세법 및 국제조세 원칙은 과세 베이스의

공평한 배분을 보장하여야 한다.

은 전자상거래에 대한 조세정책 기본원칙의 핵심이 되어야한다. 중립성이란

컴퓨터 통신을 이용하든 기존의 유통 판매 수단을 이용하든 간에 동일한 및

에 대해서는 동일하게 과세함을 의미한다. 이상적인 조세체계는 경제주체의 의사결

정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서, 이러한 경우에는 오로지 시장의 기능만이 새로운

상품이나 새로운 상거래 방법의 성패를 결정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을 달성

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조세제도를 도입하는 것보다는 기존의 원칙을 원용하는 접근방

법이 더 효과적일 것이다.

3. 전자상거래 관련 조세개념의 정립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전자상거래의 발전은 전통적인 조세 개념의 재정립을 요구하

고 있다. 인터넷을 통하여 전달되는 정보의 내용이 조세의 적용함에 있어 물품, 서비

스, 혹은 무형재산의 사용허가 내지는 양도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명확히 규정하여

불필요한 을 피해야 한다. 왜냐하면 현행 세계 각국의 조세제도 내에서는 디

지털화된 정보가 이 중 어디에 속하는 것으로 규정하느냐에 따라 조세제도의 적용상

많은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인터넷을 통하여 전송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정보를 세분화하여 해당 정보

가 조세 적용상 무엇으로 분류되는지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및 의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많으므로 기존의 및 새로이

체결될 수 있는 을 신중히 고려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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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에서 통관(customs clearance)이란 물품을 외국으로 수출하거나 외국에서 수입

할 때 거쳐야 할 세관의 절차를 의미한다. 여기서 우리나라 에 따르면

이란 수출면허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내국 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을 허용하는

세관장의 처분으로 명시되어 있다. 한편 은 본선에서 물품을 하여 보세

구역에 반입하고 세관에 수입신고를 하고서 서류심사와 감정을 받아 관세 및 내국세

를 납부한 후 수입면허를 받고 보세구역에서 반출하기까지의 제반 절차를 의미하지만

좁은 의미에서는 수입신고 후 수입면허를 받기까지의 절차를 의미한다11).

현재 디지털로 변환이 가능한 음악, 비디오, 소프트웨어12), 기술정보 등과 같은 재화

들이 CD나 디스켓 형태로 위와 같은 통관절차를 거칠 때 정부는 수출입 허가와 수입

자

<표 7> 디지털화 기능 재화의 관세율

(단위 : %)

관세율

소프트웨어 0

영화 종량세 : 2,040원/ m(종류에 따라 다양)

도서 출판물 0

음반(레코드판, CD 등) 비디오 8

에 대한 관세 부과를 자국의 법체계에 따라 수행할 수 있다. 그러나 인터넷을 매체로

하여 직접 디지털로 변화된 재화가 수출되면 정부는 수출입 허가와 관세 부과에 관한

개념이 확립되어 있지 못할 뿐만 아니라 부과에 대한 기술적 방법도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단계에서 미국, 유럽연합, 일본 등 비교적 전자상거래 시장에 비교우위에 있

는 국가들은 이미 인터넷을 로 하자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며, 특히 미국

은 이를 WT O에 정식으로 제의할 방침이다. 인터넷의 는 앞으로 WT O에서

논의될 것으로 전망되는데 인터넷라운드(Internet Round)의 개막을 예고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대비하여 우리나라도 을 통하여 이에 대한 명확한 입

장을 정리하여 적절히 대처하는 것이 필요하다.

소프트웨어 산업의 1995년 수출입 실태를 살펴보면, 수출은 2,100만달러이고 수입은

3억 5,000만달러에 달해 13)가 - 0.89로 산업의 이 매우 열악한 것

으로 나타나고 있다.

11) 양영환 외, 무역상무론 , 1996, p. 360.
12)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S/W 수입에서 관세는 부과하지 않고 부과가치세만 부과하고 있

다.
13) 경쟁력지수 = (수출-수입)/ (수출+수입)으로 교역 규모에 대한 무역수지의 비중을 나타

내는 것으로서 이 지수가 - 1에 가까우면 경쟁력이 열위이고 수입 의존적인 것을 나타

내고 +1에 가까우면 경쟁 우위이고 수출 의존적인 것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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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인터넷을 무관세지대로 방치할 경우 우리나라는 소프트웨어시장뿐만 아니라

디지털화될 수 있는 재화 및 서비스시장이 잠식당할 우려가 상당히 높으므로 이에 대

한 적절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

<표 8> 한국 소프트웨어 산업의 수출입 추이

(단위 : 백만달러)

1991 1992 1993 1994 1995

수출

수입

14

144

16

154

12

206

16

293

21

350

자료 : 한국정보산업연합회, 한국 정보 산업 수출입 동향 , 1996.

5. 전자상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의 정책과제

전자상거래에 대한 관세 부과 여부는 국제적 협의를 지켜봐야 할 것이지만 내국세

를 부과하기 위한 준비를 서둘러야 할 것이다. 비록 관세는 우리나라 독자적인 정책

을 가질 수는 없지만 기존의 에 대한 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야 할 것이다. 디지털화될 수 있는 재화의 부가가치세 과세현황을 다음의 <표 9>와

같이 정리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소프트웨어 경우를 보면 1995년 우리나라의 는 2조6천억원에

이르고 있는데, 인터넷이나 컴퓨터통신을 이용한 전자상거래에 대하여 과세당국이 속

수무책으로 방관할 경우 과세당국은 약 2,600억원의 을 감수해야

할 것이다.

<표 9> 디지털화 기능 재화의 부가가치세 과세내역

부가가치세 부과 내용

소프트웨어 수입단계에서는 면세되나 유통단계에서는 과세

영화 부과가치세 과세

도서 출판 면세(전자도서 및 전자출판은 1997년 1월부터 면세)

음반 비디오 부가가치세 과세

인터넷을 통하여 재화 및 용역에 대한 주문만 이루어지고 실물은 전통적인 통관절

차를 거칠 경우 부가가치세의 부과는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인터

넷 등을 통해 디지털 재화를 수입할 때 이를 이 포착할 수 있는 기술적 장치

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과세당국은 의 뿐만 아니라 의

도 포착할 수 있는 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또한 전자상거래를 통해 창출되는 소득에 대해서 소득세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상업

적 목적으로 홈페이지(homepage)를 개설할 때 이를 (Cyber- T ax- Admi

- nis tration)에 사업자등록을 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 등 소득을 포착할 수 있는 다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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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방안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내에 각계의 전문가, 특히 인터넷 및 컴퓨터통신 전문가들로

구성된 을 상설하여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6. 전자상거래에 대한 세무행정의 정책과제

전자상거래에 대한 조세정책적인 방향 설정이 확립되었다 하더라도 실제 이를 집행

하기 위해서는 의 설립을 위한 (architecture)를 설계하는 것과

세법 적용을 위한 (artificial intelligence)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전자상거래에 대하여 및 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인터넷 또는 컴퓨터통신

을 통하여 전송되는 정보의 내용물에 대한 가상과세관청의 검색권이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이는 마치 우리가 김포국제공항을 통해서 입국할 때 세관당국이 휴대품을 조

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 것과 마찬가지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개인의 프라이

버시가 침해 될 우려 때문에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

전자상거래는 아직 발전 과정에 있으므로 이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기

술적 보완이 필요한 단계라고 할 수 있는데 현재로서는 폭넓게 사용되는 전자화폐는

없는 상태이다. 향후 보다 추적이 어려운 의 사용이 활성화되면 탈세를

위한 이 용이해질 것이므로 전자화폐에 대한 정책입안 과정에서 과세당국의

입장도 충분히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전자화폐 발행인에게 조세와 관

련하여 부과할 정보의 기록 및 보고 관련 의무들을 정리하여야 한다.

New Yorker 지에서 인터넷에서는 아무도 당신이 개인지 모른다(on the

Internet, nobody know s you' re a dog) 라는 설명과 함께 컴퓨터 앞에 앉아 있는 두

마리 개를 그린 삽화를 실은 적이 있었는데 세무관리자도 이와 유사한 문제에 직면하

게 된다. 인터넷상에서는 허위신분 사용이 가능하며 현재로서는 독자적으로 상대의

신원을 확인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의 은 여러 가지 에서 중요시

되기 때문에 위와 같은 점이 세무행정상 많은 문제들을 야기시키게 될 것이다.

은 또한 자기와 거래하는 자의 신분이 확인되기를 원하는 소비자들의 문제

이기도 하다. 따라서 전자상거래에 종사하는 기업들이 인터넷상에서 개인의 신원확인

에 사용될 디지털 (dig ital certificates )와 디지털 (dig ital IDs)을 개발하

고 있는데 디지털 증명서는 개인의 신분을 확인하고 적절한 배경조회를 이행하는 신

용 있는 중개업자에 의해 발행될 수 있을 것이다. 일단 개인의 신분이 확인되면 개인

은 디지털 신분증을 발급 받게 되는데 이는 잠재적인 고객들에게 온라인으로 발급되

는 운전면허증이나 여권과 같은 것이라 할 수 있다.

만약 이와 같은 것들이 순조롭게 운용된다면 나 가 전자상거래에

종사하는 사람의 신원을 파악할 수 있으므로 디지털 신분증은 중요한 수단이 될 것이

다. 예를 들어 이 필요하다면 납세자는 상대방으로부터 디지털 신분증 취득을 요

청 받을 것이며 세무조사에 사용될 수 있는 해당 신분증의 기록을 유지하게 될 것이

다. 그러나 일부 디지털 신분증의 발행자는 신분증 발급 전에 철저한 신원확인을 행

할 수 없기 때문에 국세청은 디지털 신분증의 발행자를 위한 지침을 개발하고 발행자

를 인증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이 디지털 신분증 발행자에게 그들 자신의

디지털 신분증을 각각 발급하고 그들이 전자형태로 국세청의 확인을 받을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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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것이 필요하다. 전자상거래에 효과적으로 대비하기 위해서는 앞에서도 지적하였

듯이 국세청에 및 들로 구성되는 을

설치하여 세무행정의 과제별 준비를 서둘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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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 론
정보통신 부문의 혁신적인 기술발전은 세계경제의 급격한 환경 변화를 야기하였고,

이로 인해 과 에 새로운 조정이 요구되고 있다. 만약 현재의 조세제

도 및 세무행정이 이라는 시대적 상황에 부응하지 못하고 기존의 가치

틀 및 기술에 머무르게 된다면 앞으로 엄청난 혼란이 초래될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경제의 와 라는 첨단기술의 보급은 에게 골치 아픈 도전장

을 던지고 있다. 세계화와 정보화로 요약되는 현재의 경제환경 변화는 정부의 조세관

리 능력을 상당부분 무기력화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전자상거래와 관련하여 적절한 조세정책과 세무행정체계를 수립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고려되어야 할 것은 바로 정부정책이 전자상거래를 위축하고 나아가 인터넷의

발전을 저해하여 종국적으로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을 가로막아서는 안된다는 점이다.

다음으로 반드시 지켜져야 할 것은 의 이라 할 수 있다.

이라 하면 기존의 전통적 상거래든 전자상거래든 동일한 에 대해서는 한

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세계화의 진전과 전자상거래의 활성화는 필연적으로 의 을 야기할 것

이다. 이는 및 의 전세계적인 하향 평준화, 의 점진적 와

해, 의 어려움 등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예상되는 세수 부족분을

보전하기 위한 다각적인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며 의 확보 차원에서도

전자상거래에 대한 적절한 과세방법, 특히 기술적인 방법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

를 위해서는 지금이라도 국세청은 세무전문가 및 정보통신전문가를 중심으로

을 구성하여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전자상거래에 대한 우리나라

의 조세관련 정책과제를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인터넷을 무관세지대로 하자는 선진국들의 동향에 대하여 비용편익분석을 통

한 적절한 대책이 필요하다.

둘째, 전자상거래에 대한 내국세 부과를 위해서는 의 기초구조 및 세

법 적용을 위한 인공지능의 개발이 시급하다.

셋째, 전자상거래에 대한 기존의 및 는 계속적으로 부과되어야

한다.

넷째, 상업용 홈페이지를 개설할 때 을 의무화하고 이를 홈페이지에 게

시토록 해야 한다.

다섯째, 를 통한 탈세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전자화폐 발행인에 대

한 및 를 적절히 설계해야 한다.

여섯째, 전자상거래 관련 조세정책 과제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에 조

세 전문가 및 정보통신전문가로 구성되는 을 설치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

조세정책을 포함한 정부의 모든 정책은 기술발전 및 환경변화에 일 수밖에

없다. 물론 정부의 정책이 기술발전 및 환경변화를 유도하는 능력이 전혀 없다는 것

은 아니다. 이는 정부의 및 이 시장의 의사결정을 왜곡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특히 와 관련하여 이러한 원칙은 반드시 지켜져야 할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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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발표 요약>

전자상거래와 조세정책

정보통신 부문의 혁신적인 기술발전은 세계경제의 급격한 환경변화를 야기하였고,

이로 인해 과 에 새로운 조정이 요구되고 있다. 만약 현재의 조세제

도 및 세무행정이 정보통신혁명이라는 시대적 상황에 부응하지 못하고 기존의 가치

틀 및 기술에 머무르게 된다면 앞으로 엄청난 혼란이 초래될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인터넷을 통한 의 규모는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으며 향후 30년 이내에

의 30%를 점유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미국의 Forest Research

가 발표한 최근 자료에 의하면 1997년 현재 의 는 1,138억달러

에 이르고 있으며 오는 2000년에는 6,579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와 로 요약되는 현재의 경제환경 변화는 정부의 조세관리 능력을 상당

부문 무기력화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전자상거래와 관련하여 적절한 과

를 수립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고려되어야 할 것은 바로 정부정책이 전자상

거래를 위축하고 나아가 인터넷의 발전을 저해하여 종국적으로 정보통신기술의 발전

을 가로막아서는 안된다는 점이다. 다음으로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것은 의

이라 할 수 있다. 이라 함은 기존의 전통적 상거래든 전자상거래든

한 에 대해서는 한 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세계화의 진전과 전자상거래의 활성화는 필연적으로 조세수입의 누출을 야기할 것

이다. 이는 및 의 전세계적인 하향 평준화, 의 점진적 와

해, 의 어려움 등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예상되는 세수부족분을

보전하기 위한 다각적인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며 중립성 의 확보 차원에서도

전자상거래에 대한 적절한 과세방법, 특히 기술적인 방법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

를 위해서 지금이라도 국세청은 세무전문가 및 정보통신전문가를 중심으로

을 구성하여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전자상거래에 대한 우리나라의 조세관련 정책과제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인터넷을 무관세지대로 하자는 선진국들의 동향에 대하여 을 통

한 적절한 대책이 필요하며 에 대비해야 한다.

둘째, 전자상거래에 대한 내국세 부과를 위해서는 의

(architecture) 을 위한 (artificial intelligence)의 개발이 시급하다.

셋째, 전자상거래에 대한 의 및 는 계속적으로 부과되어야

한다.

넷째, 상업용 홈페이지를 개설할 때 을 하고 이를 홈페이지에 게

시토록 해야 한다.

다섯째, 전자화폐를 통한 탈세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에 대

한 및 를 적절히 설계해야 한다.

여섯째, 전자상거래 관련 조세정책 과제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에 조

세전문가 및 정보통신전문가로 구성되는 을 설치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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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주제 토론요약

유일호 (한국조세연구원 부원장)

앞에서 발표된 두 논문 모두 전체적으로 잘 정리되어 있고 우리에게 새로운 사실들

을 알 수 있게 해 준다는 의미에서 매우 유용한 논문이라고 판단된다. 이 분야는 모

두에게 새로운 분야이며 저자들에게도 예외는 아니므로 발표 논문에 구체적인 정책방

안이 제시되어 있지는 않으나 아직은 이러한 을 모색하는 단계라고 생각되므

로 그것이 이 논문들의 결점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앞에서 발표된 오웬스 박사의 논

문에서 알 수 있듯이 지금 OECD가 새로운 안을 만드는 연구를 하고 있고 그 첫단계

로서의 노력의 일부를 소개하고 있다는 점을 보더라도, 이제 시작되는 단계에 있는

현 시점에서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해 달라고 하는 것은 다소 무리한 주문이라고 생각

된다. 그러나 이들 두 논문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많은 새로운 들만큼이나

새로운 이 제기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이 두 논문은 새로운 분야에 대해 기본 방

향을 설정하고 후속되는 토론을 유도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

다.

와 관련해서는 앞의 정영헌 박사의 논문에서도 밝히고 있지만 인터넷의

기술적 측면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만 도 제시할 수가 있다고 판단

된다. 이러한 점에서 다소 의 어려움이 있으나 근본적으로 두 논문에서는 전자상

거래에 따른 쟁점들과 조세정책에 있어서의 기본방향이 잘 정리되어 있으며 제시된

방향에 대해 전체적으로 동의하고 있다.

우선 오웬스 박사의 논문에 대해 간단히 논평하고자 한다. 오웬스 박사의 논문에는

관련된 쟁점사항들이 잘 정리되어 있다. 특히 논문의 마지막에 제시된 향후 추진해야

할 정책의 기본방향이 이 논문의 핵심결과인바, 이러한 방향에는 공감하는 바이다. 그

의 논문에서는 우선 전자상거래가 활발해짐에 따라 초래될 의

들에 대해서는 인 , 인 , 등으로 나누어 잘

설명되고 있는데 세무조사의 유효성 감소, 개별납세 확인의 어려움 등과 같은 부정적

인 측면에서의 여건 변화들은 정영헌 박사가 자신의 논문에서 주된 초점으로 제시하

고 있는 , 등의 문제를 초래할 수 있는 가능성도 매우 중요하고 또 강조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지만 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전자상거래에 따라 새롭게 대두

되는 로 판단되며 이 부분에 큰 초점이 모아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

다. 본인의 판단으로는 는 추적기술의 발달 등에 의해 어렵지 않게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나 오웬스 박사는 논문 후미부분에서 제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의 , , 등은 국제협약이나 국가간 새로운

조세문제를 야기하는 분야이기 때문에 그 해결책 마련을 위한 협상등에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앞으로의 전자상거래와

관련한 조세문제에 있어서 오히려 이 분야에 대한 연구가 더 많이 진전되어야 할 것

으로 사료된다.

이미 지적한 바와 같이 오웬스 박사의 논문에서는 이러한 여건변화 및 영향이라는

외부로부터 주어진 조건에 대응하여 각국 정부 및 경제주체가 어떻게 대응하여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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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인가에 대함 인 7가지를 결론으로 제시하고 있다. 원칙적으로 이들

방향에 대해 전적으로 동감하고 있으면 논평자뿐 아니라 누구든 이러한 방향에 대해

서 부정 할 수 없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이들 기본원칙들은 새롭게 제시된 것이라기

보다는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제시되어 온 것이라 할 수 있으며 인터넷 조세에만 관련

된 원칙은 아니다. 따라서 이러한 기본방향에 입각한 구체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연구가 진전될 것을 기대한다.

마지막으로 의 등을 포함하는 미국의 전자상거래 기본구상

과 EU의 본 선언 에서 나타난 제안들에 대해 오웬스 박사의 의견은 어떠한지 알

고 싶다. 이라는 측면에서 전자상거래에 대한 무관세화의 추진은 전통적

상거래에 관세가 부과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오히려 오웬스 박사가 제시하고

있는 첫 번째 원칙 즉, 을 위배하는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정영헌 박사의 논문에 대해 논평하고자 한다. 정영헌 박사의 논문 역시

전자상거래가 조세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잘 설명하고 있으며 우리나라가 당면한

문제점과 조세정책방향을 적절히 제시하고 있다. 전자상거래의 활성화, 규모의 비약적

증가가 미치는 영향 등 대체적인 시각은 오웬스 박사의 관점과 유사한 것으로 보인

다. 우선 정영헌 박사의 논문에서는 물품, 서비스, 특허권 등의 정의에 대한 변화를

설명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대체로 동의한다.

본 논문에서는 또한 에 초점을 두고 앞으로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데 오

웬스 박사의 논문을 토론하면서 밝힌 바와 같이 이 부분보다는 오히려 국가간 협의나

등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왜냐하면 정영헌 박사가 제시한 상업용 홈페이지 개설사업자들에 대한

나 디지털 ID의 확대 등의 방안들을 통해 를 상당부분 해결해 줄 수 있

을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즉 앞으로 가 광범위하게 사용될 경우에는

어떠한 변화가 새로이 발생될 것이지는 단정짓기 어렵겠지만 인터넷을 통한

의 도 역시 거래이고 거래는 어떠한 형태든지 화폐로 보상할 수밖에 없을 것이

다. 이러한 것들에 대한 추적이나 조사는 지금 언급된 사업자등록이나 디지털 ID 등

을 잘 활용한 겨우 어느 정도 해결할 수가 있다고 생각된다, 어차피 는 전자상거

래가 아니더라도 존재하기 마련이고 지금까지 이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해 왔던 것과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유사한 방안이 분명히 존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논문에서 과 관련하여 비트세(bit tax)를 긍적적으로

고려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개인적으로는 비트세 도입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

고 있으며, 오히려 기술적 측면의 보완을 통해 세수누출을 최대한 방지하는 방안이

새로운 조세를 도입하는 것보다 우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그 외의 기타 제시

된 방향에 대해서는 대부분 동의하고 있으면 전체적으로 많은 들을 제시해주는

유용한 논문이라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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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ackg roud

1. T he Committee on Fiscal Affairs (CF A) of the OECD invited its subsidiary

bodies to report to the January 1997 meeting of the CFA on the impact of the

communications revolution on tax policy and tax administration and to identify

action w hich may be required to deal w ith these effects . T o respond to this

request the Special Sessions on Consumption T axes set up an Informal

Working Group(IWG) composed of representatives from Canada, Netherlands,

Sw eden and the United Kingdom w ith the participation of OECD Secretariat

and the European Com- mission (DG XXI)

2. As part of its preliminary findings the IWGproposed that future w ork in this

area should concentrate on the follow ing main issues :

- changes to the place of supply and place of establishment rules for

telecommunications serv ices ;

- more uniformity and updating of technical terminology in the definition of

telecommunications serv ices ;

- ex tens ion of reverse charge/self asses sment mechanisms w here appropriate;

- audit trail difficulties and other control issues ; and

- developing increased mutual as sis tance arrangements .

3. T he presentation specifically focuses on the effects of challenges posed by the

Internet in respect of general consumption taxes of the Value Added T ax

(VAT ) and Goods and Services T ax (GST ) types. T he main thrust of this

note is directed tow ards the place of supply/ fixed establishment rules and most

specifically w here these rules create possibilit ies for double taxation or no

taxation w ith the consequent effect on trade and tax competit 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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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AT : General Principles and A pplications

4. V A T and similar taxes are taxes on consumer expenditure and in principle

charged on the national supply of goods and services . One of the main

principles of V A T systems is the principle of territoriality, by w hich the tax

should accrue to the authorities of the country in w hich consumption takes

place. VA T and similar tax systems have a neutral character w hich means

that these taxes should not interfere w ith trade in either national or

international contexts .

5. As long as providers of goods serv ices had a small radius of activity, turnover

taxes could be levied in the homeland of the providers w ithout damaging the

main principle: taxation of the national consumption. How ever, providers are

becoming more and more involved in cros s border transactions. At present

Electronic Commerce is primarily used to arrange for the supply of goods and

some services : the selling of digitalized information is expected to grow in

volume in the coming years as technology improves . Exis ting tax- systems w ere

designed to cope w ith a situation prior to the advent of electronic commerce and

these international developments are yet to be incorporated into the operation of

consumption tax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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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incipal Problems Identified

- P lace of S upp ly R ule s

6. As already stated the overall fundamental problem concerns the place of supply/

fixed establishment rules w hich are designed to avoid either double taxation or

no taxation. For certain so- called intelectual s ervices such as consultancy and

financial services supplied to business customers , the place of supply is deemed

to be w here the cus tomer resides , is s ituated or has a fixed establishment.

How ever, under the provis ions of the Sixth VAT Directive of the European

Community (AC), w hen such services are supplied to non- taxable persons,

they are deemed to be supplied w here the service provider has es tablished his

busines s or has a fixed es tablishment from w here the services are supplied.

7. So is general terms the AC rules- and possibly most other VAT /GST systems

- deem the place of supply to be w here the supplier is es tablished or has a fixed

es tablishment from w here the services are made. But through a combination of

technological developments and deregulation, services can be supplied to custom

- ers w ithout the supplier having to set up any form of recognizable es tablish

- ment in the country of consumption of the supplies . A supplier has no need for

s taff or premises or even his ow n equipment. Moreover, his maintenance or

customer serv ice obligations can be discharged through contracting w ith a local

company.

8. T he different categories of activities and related supplies w hich can be traded

via the Internet each present their ow n specific problems. References are made

to Services provided via the Internet. T hese include off line supplies w here

goods and services are ordered electronically but delivered by other means (e.g.

by post or private carrier); and on- line supplies w here goods (e.g . dig italized

information including text, sound, pictures and softw are) and services areordered

and delivered electronically.

- T e le com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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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T here is no doubt that the present rules for dealing w ith telecommunications

and related types of services are already inadequate and create inconsis tencies

amongst the different tax administrations in determining the correct place of

supply for general consumption taxes such as VAT , GST or sales taxes. F uture

technological developments and increased use of the Intemet in making supplies

can only compound the problem. T he revenue effect due to the current place of

supply rules concerning the lack of an establishment or some form of physical

presence of the supplier places the liability of the supply outs ide the country of

consumption.

10. In this context the IW G considered the current provisions of the Six th EC

VAT Directive and the Canadian tw o out of three rule in relation to telecom

- munications services . Recognition w as also given to the debate concerning the

use of the Intemet and inter- s tate supplies in the USA in relation to State

sales taxes. T he current EC provision determine that the telecommunication

serv ice is supplied w here the service provider res ides, is s ituated or has a

fixed establishment. T he Canadian tw o out of three rule is based on a

combination of the origin, destination and billing location of the supply; the

billing location for a telecommunications service is cons idered to be in Canada

if the fee for the service relates to at telecommunications facility ordinarily

located in Canada (it is not necessarily the place w here the invoice is sent).

T herefore, if the transmission orig inates and terminates in Canada OR the

transmiss ion either orig inates or terminates in Canada and the billing location

for the services is in Canada, then the supply of the telecommunications

serv ices is cons idered to be in Canada.

- O ff- line g ood s

11. In principle mail order transactions via the Internet pose no real new questions

as the delivery of the goods w ill s till entail some form of customs control the

biggest problem may simply be the increased resource demands being placed

on Cus toms authoriti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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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ff- line s e rv ice s

12. Off- line serv ices including consultancy w ork, advertis ing and financial s ervices

have hitherto not been traded internationally to any significant degree.

How ever, the Intemet provides an opportunity for rapid grow th in this area.

- O n- line s e rv ice s

13. With respect to supplies (like on- line supply of products) carried on the

Intemet or some other telecommunications medium there is uncertainty about

the current impact. Fiscal effects w ere largely based on as sumptions related

more to future anticipation and the consequent Impact on the audit trail w as

as yet unknow n. How ever, the on- line transactions concerning digitalized text,

picture, sound and softw are raise a number of important ques tions from the

revenue point of view . Are such supplies defined as goods or services and are

the definitions uniform? Is it possible to findan audit trail? T his information

has to date mos tly been made freely available on the Internet. If this becomes

a commercially viable proposition then all these ques tions w ill need to be dealt

w ith - and furthermore the volume of transactions w ill be an important fa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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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opos als and Options

14. T o assess the VT A implications , it w as firs t necessary to categorise transac

- tions into on- line and off- line supplies; and next to cons ider w heather transac

- tions are defined as supplies of goods or supplies ofservices (particularly in

respect of products such as CD' s , video' s and computer softw are), w here

previous consignments of goods w ill in future be able to be transferred in a

dig italis ed form and sent and sent on- line to a cus tomer anyw here in the w orld.

15. As part of the research of the analysis the place of supply rules in the Six th

EC VAT - directive w ere compared w ith the Canadian place of supply rules for

GST . A matrix w as draw n up show ing the differences in the tw o sys tems and

the resulting effects on VAT liabilities . T aking the basic s tructureshow n in box

O, the matrix w as used to test the results using examples of the three differ

- ent categories of supplies (off- line supplies of goods , off- line supplies of

serv ices and on- line supplies) made by a taxable supplier to three categories of

intemational cus tomers:

private persons (the same regime w orks for non taxable bodies like

municipalit ies),

fully taxable bodies and

exempt or partly exempt bodies w hich cannot deduct the VAT or GST or

have a limited right of deduction.

16. In the matrix (boxes I , 2 and 3) the delivery of goods (mail- order transac

- tions) concerns the delivery of a CD, a book or spare parts . T here is no

difference in the tax treatment of these kinds of goods. For services , the

difference in the kinds of services is relevant and in several s ituations can lead

to double or non taxatlon.

17. In box 4 w e see an example of a serv ice w hich a private person could pur

- chase in the form of advice about cosmetics . In the European VAT system

these services are taxed at the place of the supplier w hereas the Canadi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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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T system uses the rule of beneficial enjoyment(this rule is determined by

acombination of mechanisms: on the export or relieving s ide, this includes the

place of supply, zero rating, drop- shipment and rebate rules: on the import or

tax ing side, the combination includes the place of supply rules , including rules

for nonres ident publishers , imposition of tax at the border of goods and the self

as sessment rules for imported serv ices and intangibles).

18. In boxes 5 and 6 advertis ing is used as example of a service w hich is taxed

at the place of the customer in the European VAT system if the client is an

entrepreneur. In the Canadian GST system(box5) there is no taxation if the

purchaser can deduct the tax on imported services: in the export s ituation

(box6) the Canadian GST system applies a zero rate.

19. T o illustrate on- line services , the example of a purchase of translation services

is used. T his difference in character (on- line instead of off- line) does not

alw ays lead to a difference in taxation. T axation in the European VAT system

takes place w here the provider is established (w hich could be cons trued as the

bas ic rule). T he purchase of an on- line advertis ement should lead to the

outcome w hich is show n in boxes 5 and 6- in the European system taxation

takes place by means of a reverse charge; there is no difference in treatment

under Canadian rules .

20. On- line transactions are show n in the matrix in order to compare the effect of

a supply of goods. T he w orking group is also able to demonstrate the

differences in taxation w hich are brought about the various place of supply

rules(advertisement versus translation). With these examples, the IWG has tried

to show the effects of as many types of cros s- border transactions as poss i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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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Conclus ions

21. T he annex to this document illus trates that the rules for supplies of goods

lead to taxation in the country of consumption (see box 0, firs t row ) and that

only goods w ith a limited value are exempted. T he supply of services results in

a more complex picture(see box 0, row tw o and three). Here double or non

taxation has been identified in several s ituations.

0 OFF LINE: ON LINE:

GOODS SERVICES CONTENT

PRIVATE PERSON* 1 CAN- EU VAT**

EU- CAN GST**

4 CAN- EU NO TAX

EU- CAN VAT &

GST

7 CAN- EU NO TAX

EU- CAN VAT & GST

ENTERPRISE 2 CAN- EU VAT**

EU- CAN GST**

5 CAN- EU VAT

EU- CAN No VAT

8 CAN- EU NO TAX

EU- CAN VAT
NO TAX DEDUCTION 3 CAN- EU VAT**

EU- CAN GST**

6 CAN- EU VAT

EU- CAN GST

9 CAN- EU NO TAX

EU- CAN VAT & GST

* Same regime for non taxable bodies

** Goods w ith limited value exempted

Numbers 4, 7, 8 and 9 show situations w here double or non taxation exists .

Numbers 4, 7 and 9 are especially important, because in these cases non taxation

or double taxation on purchases made by private persons and enterprises or bodies

w hich cannot deduct the tax can lead to dis tortion.

22. One example of the potential for dis tortion of the revenue base is the grow th

of so called "call~back" sys tems in the telecommunications field. Without

needing any fixed place of establishment w ithin the EU it has been possible for

non- EU telecommunications providers to supply services to EU cus tomers w ith

no VAT charge under the provisions w hich w ere in force.

23. As a result the EU member States have taken measures ' to change the place

of supply rules effectively to w here the customer is es tablished. As a

consequence arrangements have to be made to declare tax to the appropriate

revenue authority. Methods available include VAT registration by the overseas

company w hich makes the supplies , appointment of a fiscal agent by the

company to undertake the necessary obligations or- w here the customer is an

enterprise- application of a reverse charge/self assessment mechanism.

24. T he same kind of solution, combined w ith uniform definitions, can prev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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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uble or nontaxation and also prevent dis tortion betw een the supply of goods

and serv ices and distortion among services in respect of supplies made via the

Internet. In accordance w ith the main principle of VAT systems (taxation of

national consumption), the place of supply rules for turnover taxes on goods

and services should, w here necessary, aim to tax in the country of

consumption. A further aim should be to arrive at uniform definitions for goods,

services and place of supply rules . National exemptions and the rules for goods

w ith a limited value in that s ituation w ill have only national impact.

25. As show n in the matrix, problems w ith double or non- taxation and distortion

play an important role w here purchases of goods and services are made by

private persons or enterpris es and bodies that cannot recover VAT . Differences

in the taxation of goods and services(transactions concerning digitalised

information) and differences in taxation betw een different s ervices are clearly

illustrated.

26. T o prevent these problems , tw o measures are neces sary. Firs tly, the rules

determining place of supply and fixed establishment(as a part of the mechanism

that determines the place of taxation) should aim to tax in the country of

consumption. Secondly, uniform definitions are needed for goods and services ,

the place of supply rules and those for fixed es tablish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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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x t S teps

27. T he Special Ses sions on Consumption T axes is continuing its w ork and is

currently examining these is sues in close co- operation w ith the European

Commiss ion and the IWG w ill, w here necessary, submit proposals for changes

to the place of supply rules to avoid the possibility of dis tortion of competition

caused by double or non taxation (w hils t recognising the relevant leg is lative

situation currently in place throughout the OECD countries ). Such proposals

mist seek consis tency and uniformity in the place of supply rules and related

definitions of services , cons ider the use of appropriate tax mechanisms , addres s

the problem of audit trail difficulties and look at w ays to develop improved

mutual assis tance arrangem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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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NNEX

0 OFF LINE: ON LINE:

GOODS SERVICES CONTENT

PRIVATE PERSON* 1 CAN- EU VAT**

EU- CAN GST**

4 CAN- EU NO TAX

EU- CAN VAT &

GST

7 CAN- EU NO TAX

EU- CAN VAT & GST

ENTERPRISE 2 CAN- EU VAT**

EU- CAN GST**

5 CAN- EU VAT

EU- CAN No VAT

8 CAN- EU NO TAX

EU- CAN VAT
NO TAX DEDUCTION 3 CAN- EU VAT**

EU- CAN GST**

6 CAN- EU VAT

EU- CAN GST

9 CAN- EU NO TAX

EU- CAN VAT & GST

* Same regime for non taxable bodies

** Goods w ith limited value exempted

GOODS :

1 OF F LINE: GOODS CD or book PRWAT E PERSON

CANADLAN GST

Export : zero rate.

Import: taxed.

Goods w ith limited value exempted*.

EU VAT

Export : zero rate.

Import: taxed.

Goods w ith limited value exempt.

* some exceptions on this rule exis t

2
OFF LINE: GOODS

(sare parts )
ENT ERPRISE

CANADIAN GST
Export : zero rate.

Import: taxed(tax is deductible)*.

EU VAT

Export : zero rate.

Import: taxed.

Goods: taxed(tax is deductible)*.

* T he exemption for goods w ith a limited value does not have impact in case

the tax is deducti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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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OF F LINE: GOODS

(sare parts )

NO T AX

DEDUCT ION

CANADLAN GST

Export : zero rate.

Import : taxed(tax is not deductible);

Goods w ith limited value exempted.

EU VAT

Export : zero rate.

Import: taxed(tax is not deductible);

Goods w ith limited value exempted.

OFF LINE SERVICES:

4
OF F LINE: SERVICE

(Make- up advice)
PRWAT E PERSON

ANADIAN GST

Provider abroad(Imp.): If beneficially enjoyed in Canada, the

service is taxed*.

Provider in Canada(Exp.) : Zero rate(not beneficially enjoyed

in Canada.)

EU VAT

Provider abroad(Imp.): No taxation(taxed at the place of the

provider)**.

Provider in EU(Exp.) : T axed(place of supply is in EU).

* If provider does not pay the tax: self as sessment.*

** exemptions , mostly in the business sector, are possible(s ee box 5 ).

5
OF F LINE: SERVICE

(Advertis ing)
ENT ERPRISE

CANADIAN GST

Provider abroad(Imp.) : No tax because purchaser can

deduct the tax .

Provider in Canada(Exp) : Zero rate.

EU VAT

Provider abroad (Imp.) : T axed, reverse charge

Provider in EU (Exp.) : No taxation; (customer outside

Europe).

6
OF F LINE: SERVICE

(Advertis ing)
NO T AX DEDUCT ION

CANADIAN GST
Provider abroad (Imp.) : T axed, reverse charge

Provider in EU (Exp.) : Zero rate.

EU VAT

Provider abroad (Imp.) : T axed, reverse charge

Provider in EU (Exp.) : No taxation; (customer outside

Euro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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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 LINE SERVICES:

7
ON LINE: SERVICE

(T ranslation)
PRWAT E PERSON

CANADIAN GST

Provider abroad(Imp.) : T axed(service enjoyedin Canada).

Provider in Canada(Exp.) : No taxation(service not enjoyed

in Canada).

EU VAT

Provider abroad(Imp.): No taxation(taxed at the place of the

provider).

Provider in EU(Exp.) : T axed place of supply is in EU.

8
ON LINE: SERVICE

(T ranslation)
ENT ERPRISE

CANADIAN GST

Provider abroad(Imp.) : No tax because purchaser can

deduct the tax .

Provider in Canada(Exp.): Zero rate

EU VAT

Provider abroad(Imp.) : No T axation(taxed at the place of

the provider).

Provider in EU(Exp.) : T axed(~ace of supply is EU).

9
ON LINE: SERVICE

(T ranslation)
NO T AX DEDUCT ION

CANADIAN GST
Provider abroad(Imp.) : T axed, reverse charge.

Provider in Canada(Exp.) Zero rate.

EU VAT

Provider abroad(Imp.) No T axation(taxed at the place of the

provider)

Provider in EU(Exp.) T axed(place of supply is E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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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발표 요약>

Challeng es Pos ed by the Internet for VA T

국제간 전자상거래의 증가로 인하여 부가가치세 분야에서 가장 큰 관심사 중의 하

나로 대두된 것이 전자통신서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의 /

의 (the place of supply/ palce of fixed establishment princle)의 실행방향과 이

로 인한 나 문제,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과 에 미치는

영향이다.

등은 소비지출에 대한 과세이며 기본적으로 소비가 발생하는 곳의

이 을 가지는 것이 타당하다. 이 때문에 부가가치세 등은 국내적으로나 국

제적으로 상품이동에 중립적이다. 그러나 전자상거래의 증가로 인하여 현재의 부가가

치세제도나 이러한 새로운 거래형태의 증가현상에 비추어 문제가 없는지 검토할 필요

가 있다. 현재 국제간의 부가가치세 조정에 관하여 가장 많은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EU의 입장(T he 6th VAT Directive of EU)에 의하면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

/ 의 은 고객이 거주하거나 고정된 설비를 가지고 있는 곳이 공

급지이며 이곳의 과세당국이 과세권을 가지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이러

한 서비스가 비과세의무자에게 제공되는 경우는 서비스공급자가 고정설비를 가진 사

업을 수행하며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을 공급지로 보고 있다. 따라서 전자상거래를 통

하여 서비스가 제공되고 대가가 지불될 때 서비스공급자는 이 서비스가 소비되는 나

라에 아무런 없이 이모든 행위를 수행할 수 있으므로 의 소비지

국과세 원칙에 부합되지 않는다. 이러한 문제는 EU국가간에 그리고 EU국가들과 다른

일반 소비세(GST )를 가지는 나라와 부가가치세 시행국가들 사이에서는 나

이 발생하여 비효율성을 야기시킬 수 있다.

따라서 앞으로는 이나 등의 부가가치세의 시행원칙들

을 부가가치세의 의 의 성격을 보다 잘 확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바

꾸어 나가야 하며 또 상품과 서비스, 그리고 공급지주의 원칙이나 고정설비주의 원칙

에 대한 보다 일관적인 정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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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주제 토론요약

김유찬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

우선 논문의 방향이 EU와 캐나다 사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거래에서의

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에 대해 지적하고자 한다. 논문의 제목에서

의 의 과제라는 일반적 방향을 제시하였으므로 전자상거래

증가로 인한 부가가체세제도상의 이슈와 이의 적절한 해결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기대

하였다. 그러나 발표논문은 EU와 캐나다간 거래의 형태를 3가지로 나누고 각 거래형

태별로 상품이나 서비스의 수요자의 성격을 분류하여 현행 제도상 나

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거래의 경우를 지적하는 데 그쳐 있다. 따지고 보면 캐나

다와 EU 사이의 이중과세나 과세누락문제는 전자상거래의 증가현상과 상관없이 기존

의 거래양식에서도 발행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즉 인터넷을 이용한 거래 여

부와 관계없이 경영자문용역이나 법률서비스 등의 서비스를 캐나다 법인이나 개인이

EU 개인에게 제공하는 경우 이 발생하며 동일한 서비스가 EU에서 제공되고

캐나다의 개인이 수요자라면 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허치슨씨에게 추가적인 설명을 요청하고 싶은 부분은, 캐나다와 EU와 같은 특정국

가군 사이에서가 아니라, 동일한 부가가치세제도가 시행되는 국가들 사이에서 공동으

로 발생하는 전자상거래 증가로 인해 나타나는 부가가치세의 문제점이 무엇이고 어떤

대응이 가능하며 어떤 방법이 바람직한가에 대한 것이다.

또한 국제적 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에서 부가가치세의 소비지국과 국세원칙

을 유지하는 것은 국제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중립성 확보하는 점에서 가장 핵심

적인 것이지만 이를 확보하기 위한 수단에 대한 언급이 너무 원론적이다.

가능한 대안은 첫째, 개인이 수요자인 경우에 대한 상품공급자의 거주지국에서 과

세한다는 제도(EU등)를 개선하여 이 경우에도 상품수요자의 거주지국에서 과세하는

것이고 둘째, 상품공급자의 기준을 확대 해석하여 상품공급자의 수요국가에 고정설비

를 갖추거나 거주해야 한다는 요건 외에 전자상거래에 참여할 수 있는 기본적인 가능

성을 제공하는 어떠한 것이라도 상품공급자의 기준으로 보는 것이다.

첫번째 방법은 개인인 최종소비자가 소비지국에서 이에 대한 신고를 하도록 강제하

기가 매우 어렵다는, 즉 가 발생하기 쉽다는 단점이 있고, 두 번째 방법도 전

자상거래에 대한 을 찾아낼 수 있는 기술적인 진보에 크게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단점이 있다. 위의 내용과 관련하여 상품, 서비스, 공급지주의 원칙 및 고정설

비주의 원칙 등의 개념이 일관되게 정의되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이

러한 개념이 어떤 방향으로 정의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는 아직 납득이 가지 않는

다.

의 중립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부가가치세를 상품수요자의 거주지국이

아니라 상품공급자의 거주지국에서 과세하도록 하고 상품의 이동에 대한 자료정리가

끝난 뒤 국가간의 를 통하여 정산하도록 하여 궁극적으로는 개별국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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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 자국민이 소비한 상품과 서비스에 비례한 가 배분되도록 하는

방법이 가능할 것이다. 다른 방법은 상품수요자의 거주지국에서 부가가치세를 과세하

도록 하되 국가간 전자상거래의 내용을 이 항상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다. 그러나 두 가지 해결책 모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는 및

를 전제로 한다.

위의 두 가지 방법을 통한 해결책이 강구되지 않고 증가하는 전자상거래에 대해 과

세되지 않는 추세가 계속된다면 국가간에 심각한 부가가치세 배분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전자상거래를 통한 상품거래가 기존의 선진국 상품공급자의 대리점이나 무역대

리인을 통한 수출을 대체하는 경우, 이들로부터 확보할 수 있는 수입국가들의

는 크게 감소하는 반면, 선진국들은 인터넷을 통한 상품 및 서비스 수입규모

가 적으므로 에 큰 변화가 없을 것이다. 장기적인 해결책으로는 위에

서 언급한 대로 를 통한 방법이나 가 컴퓨터 접속을 통해

과세지점을 포착하는 방법이 있다.

마찬가지로 전자정보거래에 대한 과세, 즉 비트세도 미국과 EU등의 국가들이 주 공

급자가 될 것이므로 이 또한 의 차원에서 문제가 있다. 세계 무역상

품구조에서 서비스상품이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커지고 있으며 특히 선진국의 경우

그러한 경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데 전자상거래 방식을 택하기 쉬운 서비스상품에

대한 , 는 세수배분면에서 명백히 미국 등 선진국에 이

롭고 우리나라와 같은 제조업 상품위주의 수출구조를 가지는 나라에는 불리하다.

문제는 비트세에 의하여 우리가 필요한 정보나 서비스 단가가 높아져 제조업의 생

산원가를 높이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점이다. 그러나 인터넷을

통한 정보자료가 모두 기업의 생산활동에 필요한 정보도 아니고 개인이 소비하는 오

락성 서비스도 많으며 또 현행 세법상 외국으로 지급하는 (royalty)등에 대

하여 과세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기업의 생산활동에 필요한 정보라 하더라고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의 차원에서는 비트세에 무

조건 반대하는 것이 우리가 추진할 정책방향이 아니라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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